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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pproached theenactmentand thedevelopmentprocess of
Koreancorporatetaxlaw ontheperspectiveofevolutiontheory.
TheanalysisshowedthattheevolutionprocessofKoreancorporatetaxlaw

had its unique evolution process by adapting and responding to the
environmentchangeofdomesticandinternationaldimension.
Flowingofsuchevolutionprocesshadcharacteristicswithvariablenessand

unchangeability according to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process
sometimeshadhistoricalevolutionwithpoliticalchange.
Even after recovery from Japan's colonial control, Korean autonomy

governmenthadmuchstruggletomakeafundfortheeconomicdevelopment
projectsviaKoreanCivilWar,theApril19thRevolution,andtheMay16th
militaryuprise.
Becauseoftaxpeculiarity,theessentialinnerdimensionsoftaxablefactors

havenotbeenchangedwhileouterdimensionswhichareprocessdepen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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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blefactorshavebeenextendeddespiteofdrasticvariation.
Theextensionofouterdimension in corporatetax law may beexplained

withthenecessityoffinancialexpansionaccordinglytothegrowthofnational
economicscaleandthecomplicationofbusinessenvironment.
Therefore,themoretaxableobjectsandextensionoftaxobligations,and

thebiggertaxstandardofassessmentandtheouterdimensionofcorporatetax
law isconsequentiallyhasbeenextended.
Drasticvariationhasoccurredeveryyear.
Thatis,the drastically increased financialdemand due to the financial

expansionandcorporateenvironmentchangecausedtosecureenoughfinancial
resourceeveryyear.
Asanexample,thetaxpaymentobligatorisregulatedatclause5in2006's

corporatetaxlaw whileitwasregulatedatclause1in1949'scorporatetax
law.
Caluse2,3,64,86,97,and102arerelatedtothetaxpaymentobligation.
The change ofbusiness environmentis the main reason forthe outer

extensionoftaxpaymentobligation.
In summary,thecharacteristicsofevolution ofcorporatetax law areas

following.
First,theevolutionofcorporatetaxlaw hascharacteristicpathdependency.
Theconnotationoftaxationfactorispathdependent.
Second,evolutionofcorporatetaxlaw isrepeatingchangeandvariationby

reflectingKoreaneconomicdevelopment.
Thecorporatetaxlaw isalsorepeatedlychangingandvaryingaccordingto

thepoliticalenvironment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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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 111절절절 문문문제제제의의의 제제제기기기 및및및 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사회과학자들에게 가장 어리석은 의문 중에 하나는 ‘우주가 어떻게 탄생하고 생
성되었는가?’일지도 모른다.그런데 동일한 질문인데도 자연과학자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질문일 것으로 생각된다.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본원적인 임무
이기 때문이다.마찬가지로 사회과학자들에게도 사회과학에 대한 절실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다.그 질문 중에 하나가 ‘각종 사
회제도는 어떻게 생성되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소멸하는가?’이며 동시에 그
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이다.사회에 존재하는 특정제도는 탄생에서 소멸하는 과
정의 일생이 있다.새로 생겨날 때는 생겨난 이유가 있고 소멸하게 될 때는 소멸
하는 이유가 있으며 태어나서 소멸하지 않은 채 발전하면서 존속할 때에는 존속하
면서 진화하는 이유가 있다.
인간행위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통제해온 사회제도는 역사적이며 당시의 환경
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인간생활과 함께 하는 사
회제도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옛날의 혼인제도 하에서는 예식업
이란 업종이 없었지만 현대의 혼인제도 하에서는 예식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곳곳에 많이 있는 장례식장만 보아도 장례문화의 양태를 짐작할 수 있다.우리주
변의 지극히 일부의 예를 들었지만 중요하지 않는 사회제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특정 사회제도가 인간행위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제도는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하다.그러한 중요한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우리가 사회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며 어떠한 관심을 갖는가이다.
따라서 제도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소멸하고 어떻게 발전하여 가는가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과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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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우선 인간집단의 최초의 상태를 상정해 보자.인간이
집단을 이루면서 접하게 된 것이 특정한 사회제도일 것이다.이러한 사회제도와
인연을 맺고 살기 시작한 이전의 상태를 원초적 상태라고 명명하여 두자.원초적
상태 즉 흔히 말하는 아나키(anarchy)상태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무질서의 상태
였을 것이다.이 상태를 Hobbes는 만인의 투쟁 상태로 규정하고 열등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이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사회계약을 통하여 협
동의 관계로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이에 반하여 자연발생적
으로 우연히 출현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진화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사회제도는 관
습과 규범의 집합체이며 사회적 관습과 질서는 자연발생적으로 진화하는 우연의
산물이며 지금까지 존속하는 사회제도는 선택가능한 자연적 경쟁상태에서 선택되
어 살아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1949년에 제정된 법인세법은 2006년의 현행 법규로 되기
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요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고,어떤 요소는 소멸하여
없어졌으며,또 어떤 요소는 새로 탄생하면서 생성⋅변화⋅소멸과정을 반복했을
것이다.그 결과 법인세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법인세법
이 언제,어떻게 제정되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하는 관심이 가장 궁금한 일 중
의 하나일 것이다.그렇지만 대부분 우리의 관심은 주로 현행법규에만 주어질 뿐
그 이전까지의 진화과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 같다.법인세법이 어떤 목적으
로 만들어졌건,‘처음의 생김 동기’는 있었을 것이다.그 처음의 동기는 무엇이며,
법인세법의 생김새는 어떠했으며.어떻게 변하여 오늘날의 모양새가 되었는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또한 우리나라 법인세제도는 어떤 변화를 겪었으며,변화
하지 않고 지속된 것이 있다면 그 제도적 특성은 무엇인가?법인세제도는 어떻게
형성되어 제도화되고 개선되며 지속되어 왔는가?지속되거나 변화했다면 어떤 요
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일련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법인세법 구조의 진화과정을 진화론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이다.
진화론적 시각은 제도나 행동을 과거로부터의 변화과정에 관심을 두고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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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나 행동이 어떻게 생성되고 지속 유지되는가를 선별과정의 결과로 설명하여
왔다.제도나 조직을 연구함에 있어서 진화적 접근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
는 제도나 시스템이 한꺼번에 변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변함으로써 과거로부터 어
떤 경로를 거쳐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 속에서도 어떤 속성을 탐지하는 인자와 그 속성이 변화되는 요인을 구분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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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인간사회를 지배 통제하는 사회제도가 사회계약을 통하여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협동의 관계로 나아가든 자연발생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선택되어 남아 존속하
든 사회제도가 우리를 구속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사회제도의 진화
에 관한 연구는 가치 있는 것이다.논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법인세법도 우리의 생
활을 지배하고 구속하고 있는 사회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탄생해서 발전하고 소
멸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사회학자에게는 흥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진화론적 입장에서 법인세법을 보고자 한다.즉,자연과학에서 차
입한 진화론적 사고로 법인세법의 생성이나 변화 그리고 소멸을 보고자 하는 것이
다.또한 기업관련 회계제도는 법인세법,상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및 증권거래법 등 다양하지만,그 중에서 본 연구의 주 관심대상은
법인세법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를 법인세법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로서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를 기술하
고 제2장에서 진화론에 대한 담론을 살펴보고 왜 사회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진화론적 접근이 필요한지를 기술하고 제 3장에서는 사회제도의 기능과 발전과정
을 기술하였다.제도의 변화와 사회진보는 서로가 영향을 미치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제도가 변하고 사회제도가 어떻게 진보하는가에 따
라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상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제4장에서는
연구모형을 중심으로 법인세법의 진화과정을 기술하고 제5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순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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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진진진화화화론론론적적적 접접접근근근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제제제 111절절절 진진진화화화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담담담론론론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진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래 우리생활과 친숙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다윈이 처음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많이 나
타나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문상화의 19세기 영국지배담론의 한 양상(영국사학회
5권)을 중심으로 논자가 재구성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자연 속에서 인간의 위상은 고대희랍 혹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신화,민담,혹은 시의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되었을 것으로 보인
다.이러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는 17세기에 이르러 급격하게 발달한 과학을 통
해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후 발달된 도구를 사용
하는 과학은 18세기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자연에 관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었다.또한 산업혁명의 여파로 급격하게 팽창되기 시작
한 독서대중과 이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인쇄매체는 다양한 층의 독
자를 관심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영향력 있는 잡지에서 생물학,지질학,심리학,자
연신학 그리고 정치경제에 관한 다양한 글이 발표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문화에서 수시로 언급되는 주제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
다.결국 자연에 있어 인간의 위상에 대한 토론은 도덕과 책임에 대한 기본개념,
인종들 간의 관계,인간과 다른 동물간의 관계,미래사회에 대한 희망,사후세계에
대한 우려 같은 다양한 문제와 연계되어 19세기 영국의 지적 분위기의 형성에 중
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1)
이러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담론 중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빅토리아 시
대에 있었던 진화론에 대한 담론이다.흔히 인간위상의 추락으로 규정짓고 싶어

1)문상화,“진화론:19세기 영국의 지배담론의 한 양상,”『영국사학회』,5권 (2001.12),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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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진화론은 1859년 다윈의 혁명적인 저술로 시작되었다기보다
는 다윈 이전에 널리 퍼져있던 진화에 대한 개념을 다윈 자신이 근면하게 모은 다
양한 증거를 통해 체계적으로 기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2)우리가 진화
론을 말하거나 들을 때 생물학을 연상할 필요가 없다.진화사상의 기원은 생물학
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계몽의자들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그들의 사
상을 독일의 법학자들이 계승하였으며 오히려 그들의 진화론적 접근법을 생물학에
전용한 것이 바로 다윈이라는 것이다.심지어 유전학이라는 말도 원래 생물학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라 헤르더가 고안한 말이다.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점은 사
회학에서의 진화이론은 생물학적 진화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지 말고 다르게
개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그렇지 않으면 자연과학을 모방하려는 노력에서 생겨
난 과학주의의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다3). 또한 진화사상은 부풍(Comtede
Buffon)과 라마르크(J.B.Lamarck)의 이론에서 이미 하나의 정식화 된 논리체계로
서 거론되고 있었다.그들의 이론이 발표된 이후 이로부터 사상적 시사와 감을 얻
은 많은 이론가들이 진화사상을 주장하였는데 특히 리엘은 그의 지질학 원리에서
진화사상을 경험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명하였기 때문에 이 사상의 확산에 크게 기
여하였다.
다윈(CharlesDarwin)의 진화론은 19세기 후반 생물학 분야의 인식과 세계관에
코페르니쿠스적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데 그치지 않고 많은 분야의 학문과 인생
관을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주지하듯이 다윈은 1858년 종의 기원(OntheOriginofSpeciesbyMeansof
NaturalSelection)을 발표하였다.다윈의 진화론의 의의는 처음으로 폭넓은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며 인과적이고 기계론적 모델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 고유의 진화적
법칙성과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였다는 것과 동시에 중세 이후 교황청이 독점적으
로 관리해 온 창조도그마를 비판할 수 있는 이론적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다윈
이론의 기본 테제는 진화론적 발전과 자연도태에 있다.다윈은 그의 진화론의 모

2)LorenEiseley,Darwin'sCentury:EvolutionandtheMenWhoDiscoveredIt(New
York:AnchorBooks,1990),p.10.

3)민경국,�구성주의적 합리주의와 진화론적 합리주의,�『과학철학』,5권 (2000),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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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맬더스(T.R.Malthus)의 인구론의 법칙 즉 생존경쟁의 법칙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발전시켰다.다윈은 생존경쟁이란 모든 생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생존할 수 있는 수 보다 많은 개체가 생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이
라고 설명하고,유익한 또는 우월한 개체의 차이와 변이는 보존되고 불리한 또는
열등한 개체는 파멸되는 자연도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그리
고 각 생물은 자연도태를 통하여 유기적 무기적 생활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량
을 하게 되며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조직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진화론을 설명할 때 반드시 지적되는 투쟁 혹은 경쟁의 개념은 멀리 베이컨
(FrancisBacon)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그는 “북극지방의 광대한 땅인 호라티
카(Holarctica)의 사람들은 그들의 강한 인내심과 강건한 체력 때문에 남쪽대륙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4)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남쪽의 지역은 알려진
것처럼 거의 바다로 되어있는 반면 북쪽의 지역은 추운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교육의 도움 없이도 그 지역 사람들의 육체를 강하게 만들고 용기를 북돋운
다.”5)라고 설명한다.베이컨의 이러한 생각은 동물군(fauna)이 남북으로 길게 뻗
어있을 때 북쪽의 동물군이 남쪽의 동물군을 종종 압도한다고 설명하는 다윈의 진
화론의 맥락과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화에 대한 개념은 맬더스(Thomas
Malthus)가 1798년에 출간한『인구론』(AnEssayonthePrincipleofPopulation)
에 이르러 뚜렷하게 나타난다.맬더스가 『인구론』을 기술한 목적은 공상적인 사
회개혁론에 대한 고전학파의 자본주의적 입장을 관철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
다.즉,맬더스는 국민의 전체 부의 증가는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행복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이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대안
을 『인구론』을 통해 전개했던 것이다.맬더스는 고드윈이 『정치적 정의』
(PoliticalJustice)에서 주장하는 인간사회의 완성가능성에 대한 반박으로 고드윈식
의 완성에 대한 불가능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고드윈은 『정치적 정의』에서

4)�Loren Eiseley,전게서,p.10.�
5)FrancisBacon,"OfVicissitudesofThings,"Eiseley,Darwin's�Century:Evolution
andheMenWhoDiscoveredIt,� p.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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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유토피아에 대한 개념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개인 재산의 폐지와
결혼제도의 폐지를 통해 정열과 도벽에서 오는 범죄가 사라질 것이고 인간은 순수
하게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행복한 상태가 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여러 가지의 대상,즉 자유애나,평등애나,예술의 추구나,지식의 욕망 등이 금
후에는 사람들의 주의를 분할할 것이다.이것들의 대상은 지금과 같이 소수자에
한정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릴 것이다.자유애는 명백히 인간에
대한 사랑이 되고 자애의 감정은 증가될 것이다.그래서 이기적 애정의 협애(狹隘)
함은 조락(凋落)할 것이다.진리의 일반적 전파는 일반적 개선을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유토피아적 생각에 대해 맬더스는 인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인류가 결혼의 구속력 없이 마음대로 아이를 낳는다면,그리고 사유 재산이 없
어진다면 거기에서 발생할 인구증가와 토지 생산력의 부조화를 맬더스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맬더스에 따르면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풍요롭지도 못
할 뿐만 아니라 악,불행,전쟁,기아 그리고 죽음 같은 것들이 자연의 피할 수 없
는 결과라는데 있다.다시 말하면,맬더스의 주장은 자연의 조화는 완전하지 않다
는 것이어서 신과 인간의 자비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신은 모든 생명체를
위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음식보다 더 많은 생명체를 창조
했다는 것이다.결국 개인의 경우이든 국가의 경우이든 자비심이 가난한 사람의
운명을 더욱 비참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이미지는 맬더스에 의해 조화로운 존재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냉혈한으로 바뀐다.이 세상에서 인간과 자연은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행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주장은 19세기에 이르러
사회적 진화론의 촉매가 된다.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 육체와 정신의 분리를
통해 나타나는 불행,그리고 사회적 개체로서의 개인의 존재가 강조되게 되고 고
드윈이 『정치적 정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낙관론과 대조 되는데 이는 결국 20세
기 이전에 사회적 존재와 생물학적 문제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알리는 것이다.6)
전술한 라일(CharlesLyell)의 지질학 원론이 출간된 것은 1830년이다.학자에 따
라서는 이 책의 출간 시기를 빅토리아 시대의 시발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6)�문상화,전게서,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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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지질학 원론의 출간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지층에 발
생하는 자연의 힘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지질학은 자연의 유기적 그리고
무기적 왕국에서 발생하는 연속적인 변화를 탐구하는 과학이며 동시에 지구의 외
적 구조와 표면을 수정하는데 사용되는 영향력과 변화의 이유를 밝히는 학문이다.
따라서 무생물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질학 원론에
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한정된 지역에 새로운 종이 들어갔을 때 생기는 문제
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라일은 “간접적으로 야기된 변화는 모든 생명체
에게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거의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는 다윈에게 있어 소멸의 원인을 제공하는 환경 변화를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보
인다.라일은 인간이 일으킨 무의식적 결과를 포함해서 종들 간의 복합한 관계를
지질학 원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7)
라일이 자연에서 관찰된 변화의 창조적 양상을 충분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하
더라도 자연 상태가 불균형해질 경우 넓은 지역의 생태계의 소멸 혹은 재조정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인 적응을 설명하고 있다.따라서 지각할 수 없을 만큼 긴 기간 동
안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자연의 힘과 시간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변화가 없었다
면 다윈의 진화론이 주목받았을 가능성은 많지 않았을 것이며 더욱이 라일의 『지
질학 원론』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다윈은 자신의 이론을 생각하거나 주장하기 어
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진화론이 라일이 주장하는 시스템의 논리적 귀결이기는 하지만 자신은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우리는 이에 관한 증거를 챔버즈(RobertChambers)
에서 발견한다.챔버즈는 전문적인 과학자가 아니라 우주와 유기체의 진화를 지지
하는 저널리스트로서 퇴적암의 탐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이 복잡한 과
정을 거쳐 진화해 왔으며 어떤 생명체는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에까지 걸쳐 나타
난다는 것을 믿었다.또한 시간과 개체들 간의 유사성과 상사성이 유기체의 창조
에 기본이 되는 개념이며,이러한 개념은 당시의 세계 항해를 통해 수집되고 있던
진화의 증거들과 함께 세계를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던 기존의 세계관을 뒤흔든 결
7)CharlesLyell,PrinciplesofGeology(Univ.ofChicagoPress,1990),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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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초래했다.
챔버즈는 라일이 지질학 원론에서 언급한 균일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라일보다
구체적으로 진화에 대한 언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챔버즈는 다른 진화론
자들처럼 생존경쟁을 믿고 있었지만 생명을 적당한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
존경쟁이 필요악이라는 18세기식의 자연신학론적 개념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흥미 있는 사실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챔버즈가 전문적인 과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중시해서 진화론
의 역사에서 배제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해야
하는 것은 그의 직업의 성격이나 그가 주장한 진화론의 타당성에 근거해서 진화론
이 19세기 영국의 지배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된 것이 아니라 그가 『흔적』을 통
해 퍼뜨린 진화에 대한 생각이 빅토리아 시대의 중요한 지적 분위기인 진화론과
일치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에슬리의 다음과 같은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영국에서 스스로에게 벼락을 끌어당긴 로버트 챔버
즈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후손의 애정과 관용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에슬리에 따르면 챔버즈에 의해 진화론이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토론할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마침내 1859년에 이르러 『종의 기원』이 출간 되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되었다.8)
다윈 이전에 진화론에 관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또 다른 인물은 월러스(Alfred
RusselWallace)이다.H.M.SBeagle호를 타고 세계여행을 한 기간을 제외하고 줄
곧 영국에만 머물렀던 다윈과는 반대로 월러스는 십여년을 아시아라는 지구의 반
대편 지역에 머물면서 종의 변천과 생존경쟁에 의한 자연의 선별을 주장한 인물이
다.그는 1855년 『자연-역사연감』(AnnalsofNature-History)에 기고한 논문에
서 ‘자연적 친화성의 체계’를 근거로 진화에 관한 법칙을 설명하면서 이미 십여 년
전에 이것을 구상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다윈이 자신의 이론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초안을 작성하던 시기와 거의 일치하며 챔버즈가 『흔적』을 익명으로
출간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이후 3년 후인 1858년 「자연도태에 관한 기고」
(“ContributionstotheTheoryofNaturalSelection")라는 논문에서 그는 “야생동
8)�Loren Eiseley,전게서,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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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삶은 생존 경쟁이다.”9)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사실도 흥미롭다.월러스가 가지
는 진화론에 대한 기본 개념은 다윈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을 피퍼(Edward
Pfeif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월러스의 기본 전제는 변종은 생존경쟁의 과정에서 이익을 얻게 되거나 파괴된
다는 것이다.그는 또한 온몸이 털로 덮인다는 사실이 원시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고 믿었으며 자연의 선택에 의한 털의 부재를 설명하지 않았다.그가 진화론을 이
신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정당화했다는 사실은 그가 진화론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다”.
피퍼의 지적처럼 월러스의 진화론에 대한 기본개념은 다윈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빅토리아시대가 진화론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었는가를 가
늠하는 증거인 동시에 당시의 지적인 사회가 진화론을 인정했었을 가능성을 암시
하는 것이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부제에 뚜렷하게 나타난다.간단하
게 요약하면 생존경쟁의 결과 적자생존이 나타나고 이 과정에 자연의 선별이 개입
하는 것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현상인데 적자생존의 과정에서 변종이 발
생하고 이 변종이 새로운 종의 기원이 된다는 것이다.
다윈은 그의 혁명적인 책 종의 기원에서 종의 가변성과 자연의 냉혹한 면을 강
조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다윈의 주장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전통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즉 현상을 인정하고 실재를 부정하는 반 플라톤적 요소를 발
견하는데 이는 리바인(GeorgeLevine)이 “종의 기원은 기원을 밝히는 연구에 관한
책이 아니라 사실상 종의 실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
에서 이해될 수 있다.또한 우리는 ‘적자생존’,‘생존경쟁’같은 용어들을 통해서 인
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기독교의 위상에 대한 부정이 깔려있음을 본다.
이 용어들은 종의 기원의 결론에서 “뒤엉킨 강둑”으로 다음과 같이 함축적으로 표
현된다.“많은 종류의 많은 식물,숲에서 노래하는 새들,스쳐 지나가는 다양한 곤
충들,그리고 축축한 땅위를 기어가는 많은 곤충들로 뒤덮인 뒤엉킨 강둑을 생각

9)Wallace에 관한 내용은 RobertJ.Richards,DarwinandTheEmergenceofEvolutionary
TheoriesofMindandBehavior(Chicago:ChicagoU.P.1987),pp.157-84를 참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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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또 서로가 대단히 다르고 서로에게 대단히 복잡한 형태로 의존하고 있는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생명체들이,우리에게 행해지는 법에 의해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10)
결국 다윈에게 있어서 인간은 다른 동식물과 차이가 없는 자연물에 불과하며 이
는 인간의 위치를 인간과 자연물의 수평적 관계로까지 전락시킨다.또 한 가지 흥
미로운 사실은 다윈의 자연관 혹은 진화론 속에 신의 의지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다.즉 신의 의지나 계획 같은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긴 시간과 우연
에 의해 종이 변해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기독교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배치
되는 것이다.한마디로 요약하면 종의 기원은 종의 가변성,인간의 존엄성의 훼손
그리고 신의 의지의 실종을 야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것이 다윈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보기 힘들다.왜냐하면 종의 기원이 출간된 1859년 칼 마르
크스(KarlMarx)는 정치경제학 비판(A ContributiontotheCritiqueofPolitical
Economy)을,밀(J.S.Mill)은 자유론(An Essay on Liberty)을,그리고 콜린즈
(WilkieCollins)는 흰옷 입은 여인(TheWomaninWhite)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
들의 공통점은 과거를 정교하게 조사하여 현재를 근본적으로 재해석하며,정체성
의 본질에 관해 주장하거나 넓은 맥락에서 결정적 힘과 정체성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었다.결국 1844년 챔버즈가 흔적을 익명으로 출간하였다는 사실이나 월러스
가 새로운 종의 출현에 관련된 법칙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의 초고를 다윈에게
보냈다는 사실은 다윈 동시대에 얼마나 진화론이 영국사회에 널리 퍼져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다시 말하면 19세기의 영국에는 종의 기원이 발간되기 이전
에 진화론에 관한 지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진화론이 종의 기원으로 대표
되는 다윈의 독창적 발견이라기보다는 19세기 영국에 넓게 퍼져있었던 과학사상을
다양한 표본을 통해 객관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진화론은 다윈의 독창적인 발견이라기보다는 19세기 영
국의 지배 담론들 중의 하나로 보인다.따라서 진화론은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약
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은 인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처

10)CharlesDarwin,TheOriginofSpecies(Penguin,1985),p.459.『종의 기원』은 다윈
자신에 의해 6번의 개정이 행해졌는데 본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6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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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부터 확정되어 불변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
의 공통된 주장이다.결국 라일,챔버즈,월러스,그리고 다윈은 진화론에 대한 자
신들의 인식에 상관없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꼴인데 이에 관련해서 미셀
푸코(MichelFoucault)는「저자란 무엇인가」라는 그의 유명한 글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문학 텍스트이든 철학 책이든 과학 책이든 어느 작품의 내적이고 구조적인 분석
을 시도하면서 혹은 심리적이고 전기적인 자료의 한계를 정하면서 주체의 절대성
과 창조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기 어렵다.그리고 이렇게 묻는다.어떤 상황아래,
어떤 형식을 통해 주체와 같은 사항이 담론의 질서 속에 나타날 수 있는가?요약
하여 주체는 창조의 역할을 빼앗기고 담론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기능으로 분석된
다.
결국 같은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주장을 한다면 푸코식으로 “창조의 역
할을 빼앗긴 주체”가 이데올로기의 영향아래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왜냐하면 알렌(Graham Allen)의 다음과 같은 지적처럼 저자의 의식이 자
신만의 것이 아닌 동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이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기원은 저자의 단일한 의식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다른 언어,다른
말과 다른 텍스트들이다.우리가 저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본다면 생각이나 유일하
게 의도된 의미가 아니라 ‘이미 읽혀진 것’,‘이미 쓰여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의미체계 내에서 존재하는 사인(signs)으로서의 텍스트는 “특별한 사회적
맥락,언어의 한정된 발생과 수용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는 개
인의 독립된 대상이 아니라 문화적 텍스트이며,개인의 텍스트와 문화적 텍스트는
같은 문화적 재료로 만들어지며 분리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진화론은 다윈의『종의 기원』에 의해 촉발되거나 다윈 자신의 독창적인
과학적 발견이라기보다는 빅토리아 시대가 공유하고 있던 지배이데올로기의 한 양
상이며 이는 당시의 사회적ㆍ정치적 분위기를 과학이라는 담론에 접목시킨 형태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왜냐하면 “객관의 기준을 자체의 이익에 부합시키기 위해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재단으로 이것은 그 시대가 갖는 독특한 정치 경제



- 14 -

문화적 특성을 그 시대의 구성원의 의지에 상관없이 그 구성원들에게 주입시키기
때문이다.

제제제 222절절절 진진진화화화론론론적적적 접접접근근근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다윈의 이론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진화론적
사상은 다위니즘이라는 개념아래 생물학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정치학 역사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사회진화론은 사회정책의 행동방침
으로써 구체적인 정치이데올로기로 다양하게 발전하였다11).
사회과학의 연구에 자연과학에서 발표한 이론을 차용할 필요성에서 예종영의 국
제정치학의 진화론적 개념 틀과 세계정치진화론에 대한 검토(국제정치학 논총 제
44집4호)를 인용하여 논자가 재구성 한 것이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피부에 와 닿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해가 그리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전쟁의 종식과 같이 그것이 가속화되어 급격히 이루어질 때,또는 어
떤 일이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될 때 비로소 의식하게 되고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경우가 많다.변화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더라도 그것의 해석에 있어서도 사
람에 따라 다르다.예를 들어 냉전의 종식이 민주주의와 평화의 정착을 위한 새로
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 것인지 아니면 민족 간 분쟁으로 시작하여 종국에는 불안
정한 혼돈의 상태를 야기할 것인지는 보는 이의 상황분석과 이론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체계적인 이론이 뒷받침된 설명이며,냉
전의 종식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변화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을 재 인
식하게끔 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시기야말로 그것을 설명

11)전복희,�사회진화론의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 한국에서의 기능,�『한국정치학회
보』,27,no.1(1993),p.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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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거나,적어도 기존의 이론에 대한 새로운 성찰
과 비판을 통해 중요한 수정 작업이 가해지는 계기가 되는 시점인 것이다.이를
통해 사회과학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나거나 아니면 재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다.12)
사회체제의 하나로서 국제체제의 복잡함은 물리학적 모델보다는 생물학적 모델
에 대한 고려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복잡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 뿐 아니
라,생물학과 국제정치학은 몇 가지 면에서 공유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물론 사회
체제가 생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두 대상을 똑같은 관점에 놓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변화한다는 특성,즉 진화의 과정을 거치는 대상이라는 점에
서 유추적인 개념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생물체나 사회 체제 모두 선택에
대한 압력을 받는 복잡계라는 점,상호 협력과 상승작용의 특징을 갖는다는 점,변
화의 과정에서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고 혁신에 기초하여 성장한다는 점 등은 양자
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질이라 할 수 있다.13)이러한 진화론적 유추의 활용이 제
도의 진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진화는 단지 생물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주와 같은 거대한 규
모에서도 진화는 작용하는 것이며 사회적 현상 역시 진화의 대상이다.우주의 진
화가 수십억 년을 거치는 과정이라면,생물적 진화는 수백만 년에서 수억 년을 요
하는 과정이며 인류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형태 역시 수천에서 수만 년에
걸쳐 진화해 온 것이다.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진화는 각기 시간틀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각각의 독특함을 인정하는 접근법이 물론 필요할 것이다.사회과
학에 있어서 진화론적 접근은 다윈(Darwin)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
를 갖고 있고,이는 하나의 묶음으로 분류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생각들이며 사
회과학 안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진화론적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공
통적이며 핵심인 요소는 바로 변화에 대한 인식이다.14)사회과학에서 가장 기본적

12)ModelskiGeorgeandPoznanskiKazimierz,“EvolutionnaryParadigmsintheSocial
Sciences,”InternationalStudiesQuarterly,40,no3(1996),p.315.

13)�ModelskiandPoznanski,전게서,p.316.� 

14)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진화론적 접근을 Evolutionaryworldpolitics홈페이지에
있는 목록을 참조,http://faculty.washington.edu/modelski/biblio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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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진화의 개념을 요약한다면,한 체계가 어떤 시점에서 또 다른 시점에 이르기까
지 지속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다시 말해 현재의 상태는 그
이전 상태가 변화한 결과라는 것이다.이러한 변화의 개념은 정적인 세계관으로부
터 진화론적 세계관을 분리하는 기본 요건이다.균일설의 원칙이 진화라는 개념에
본래 내재해 있다는 것인데,변화라는 것은 모든 자연계와 인간 제도를 관통하는
원리이며,변화한다는 것이야말로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 균일설의 최소한의
정의이다.류원틴(Lewontin)에 따르면 변화를 야기하는 어떠한 힘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야말로 모든 체계를 지배하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15)
진화론적 패러다임의 가장 주요한 요소는 바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관심이다.톰
슨(William R.Thompson)은 변화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며 진화
론적 관점에서 평형상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6)
평형상태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며 순간적인 평형상태를 이루는 것처럼 보일 수
는 있어도 결코 지속적인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끊임없는
변화가 바로 표준적 상태라고 하는 것이 변화의 일정함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는 그 중요성,범위,정도에 있어서 영향이 클 수도 있고,점진적일 수도 급격
할 수도 있다.진화론적 접근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결과
를 정형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근원은 무엇인가?진화론적 모델에서 변화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환경적인데서 찾는다.다윈에게 있어서 종의 진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연선택(naturalselection)이었고 이 과정에서 외부적 환경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전적인 다윈의 진화론 모델에서는 환경의 영향이 일
방적으로 대상에 작용하여 그 대상을 변화시킨다.종은 바뀐 환경에 적응하여 성
공적으로 재생산을 이루거나 아니면 멸종되고 만다.외부적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
정에서 종의 진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즉,다윈은 종의 진화가 다른 무엇보다도
외부적 요인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그러나 모든 진화생물학자가
15) R. C. Lewontin, “Evolution: The Concept of Evolution,”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ofSocialSciences(New York,NY:Macmillan,1968),p.203.
16) William R Thompson,“Evolving Toward an Evolutionary Perspective,” in William R.

Thompson(ed).EvolutionaryInterpretationsofWorldPolitics(London:Routledge,2001),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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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 요인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예를 들어 우키티츠(FranzM.Wuketits)는
생물체 각각의 특색을 살펴보면 오직 다윈의 자연선택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17)유기체 내부의 기능적인 제약 역시 선택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선택과정에 있어 외부적 요인과 더불어 내부적 요
인에 대한 고려는 진화론적 제도변화의 이론적 모델을 만드는 데 중요한 바를 시
사한다.왜냐하면 인간의 경우 환경의 변화에 전적으로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인간 역시 환경의 영향을 받되,인과관계에 있어 환경의
영향은 인간의 대응에 따라 경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인간은 사회체제에서
일련의 정책이나 전략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고,특정정책이나 전략을 결정
하고 선택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제도의 진화론적 접근을 논할 때 궁극
적으로는 목표지향적인 인간의 행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진다.
따라서,사회 현상에 있어서 진화의 개념은 단지 “변화”한다는 그 자체에만 중점
을 두는 것은 아니다.홀파이크(Hallpike)의 경우,사회적 진화는 결정론적이거나
필연적,혹은 목적성을 갖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방향성은 지닐 수 있
다고 지적한다.즉 사회적 진화의 과정은 내재하는 어떤 잠재력이 실현되는 과정
으로 볼 수 있고,구조적인 형식의 지속적인 세련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
이다.18)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진화를 단순히 변화한다는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변화의 추이에 대한 조감을 통해 나아가서는 그 변화에 대한 예측도 가능
할 수 있는 것이다.사회제도에 대한 이론 역시 이러한 변화와 방향성에 대한 설
명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진화론적 유추(evolutionaryanalogy)를 사회제도에 접목
시키는 일은 이를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고,변화와 변화의 방향성에 대한 안목
은 기존의 주류이론인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 이론이 정착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사회제도를 더욱 상세히 이해하기 위한 신선한 노력으로서 진화론적 접근
법이 부각되어야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17)FranzM Wuketis,“EvolutionandCausalityandHuman,”inMichaelSchmidand
FranzM.Wuketits(eds),EvolutionaryTheoryinsocialScience(Dordrecht,Holland:
DReidelPublishingCompany,1987)

18)C.RHallpike,ThePrinciplesofSocialEvolution(Oxford:ClarendonPress,1986),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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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진진진화화화론론론적적적 유유유추추추의의의 활활활용용용

생물학적 진화론에서 유추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 중 하나는 선택이
라는 개념이다.생물학에서 종의 변화나 생물학적 특성을 설명할 때 자연선택이라
는 개념을 도입하듯,사회제도에서는 사회선택의 과정을 중시한다.사회적 선택의
대표적 예로서는 선거제도를 들 수 있는데 전쟁의 결과 등도 사회적 선택의 범주
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자연선택은 기본적으로 자연적 환경의 영향을 중시하
지만 사회적 선택의 경우는 사회적 협의와 조정,제도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을
중시한다.자연선택은 유전적 형질의 변화를 통하여 작용하고 그 결과는 오랜 시
간에 걸쳐 나타나는데 비해 사회적 선택은 문화적 요인이나 사회적 기준이 많은
작용을 하며,어떤 정책이나 전략 등을 통해 인간 행태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연선
택에 비해 훨씬 빠른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선택이라는 개념은 경쟁을 통한 선택에서 흔희 볼 수 있듯이 상당히 일반성을
갖는 개념이고 모든 진화과정에서 공통적인 기초가 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
다.사회적 진화는 네 가지 기본 메커니즘을 상정하여 볼 수 있다.선택 변화 증폭
혹은 강화 그리고 협동이다.앞의 세 가지는 생물학적 진화론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네 번째 협동의 경우는 생물학에서는 이견이 있는 부분이긴 하
지만 사회조직에서의 협동(정파,동맹,사회운동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은 사회이
론에서 오래전부터 인정되어온 부분이다.요컨대,사회진화는 경쟁과 협동의 메커
니즘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과 전략들 가운데 어느 것이 선택되어가는 과정으로 이
해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진화의 메커니즘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진화적 잠재력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지역적
혹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극심한 경쟁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
적 능력,다양성을 수용하고 따라서 혁신을 조장하는 개방성,협동을 위한 기술적
개발의 성공 여부,효율적 경제운용의 능력 등의 면에서 고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진화의 메커니즘이 활발히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러한 조
건 역시 시간에 따라 또한 장소에 따라 변할 것이다.어떤 특정 시점에서 특정 지
역 혹은 국가가 다른 곳에 비해 차별적 발전을 이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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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일수록 세계 문제 대한 해결책으로써나 기타 정치ㆍ경제ㆍ기술ㆍ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진다.혁신은 진화생물학에서 말하는 돌연변이에서
유추가 가능하다.돌연변이는 생물체의 다양함을 야기하는 기본 요인이며 궁극적
으로 선택압력을 받는다.그리고 한번 선택되는 경우,혁신적 방책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증폭된다.이러한 과정이 발생하는 이면에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더욱
근본적인 과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화적 학
습이라고 할 수 있다.진화란 기본적으로 혁신과 그 혁신의 확산 과정이기 때문이
다.위에서 언급한 진화의 기본적 네 단계 역시 진화적 학습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학습의 개념은 특히 심리학 등에서 주로 인간 개개인을 대상으로 일반화되어왔지
만 사회조직 또한 학습의 경험을 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그러
나 사회과학에서의 진화론적 접근이 진화생물학에서 빌려온 개념들에 바탕을 두고
는 있지만 생물학의 가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주어진 환경에 단
순히 순응하여 적응하는 여타의 생물체와는 달리 인간은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의 학습이 사회조직체의
학습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진화론적 패러다임의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만물은 변화한다”라는
것이지만 이것은 극히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화론적 방법
론을 채택하는 다양한 이론들은 대부분의 경우 “변화”라는 가장 최소한의 가정을
넘어 변이와 선택을 주요 가정에서 포함시킨다.분석의 단위는 국가,레짐,신경제
제도,이념,전략,정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국가와 이념의 유형
을 예로 들어보자.특정 시점에서 국가의 형태는 도시국가,제국,민족국가 등으로
다양하게 변이되어 나타날 수 있으나 그 후의 어떤 시점에서는 다른 유형은 없어
지고 민족국가의 유형만 남게 된다.이 경우 민족국가는 여러 유형 가운데에서 선
택되어진 것이다.이념의 경우 역시,어떤 특정 시점에서 파시즘,공산주의,자유민
주주의 등의 여러 유형이 공존하다가 나중의 어떤 지점에서는 포기되거나 사라지
는 이념들이 생겨난다.이 경우 자유민주주의는 예를 들어 파시즘,공산주의 이념
과의 경쟁에서 선택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진화론적 접근의 또 다른 장점은 과거 역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종의 규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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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해냄으로써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의 적정한 수준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진화론적 접근이 과거의 것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직선적,기계
론적 예측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진화론적 예측 역시 위와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방해받는다.그러나 진화론적 접근이 갖는 차이는 과거의 역사의 진
행과정을 진화론적 기제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미래에 있어서도 진행
과정의 예측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이다.

222...진진진화화화론론론의의의 역역역사사사적적적 변변변용용용19)

원래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은 자연계에서 관찰되는 수많은 종들이 자연도태라는
메커니즘을 통하여 새로운 종으로서 연속적 탄생이라는 진환의 원리를 전개한 순
전히 생물학 영역 안에서의 논의였다.그러나 다윈의 진화론은 그 사회적 영향 면
에서 볼 때 단순한 생물학 이론에 그치지 않았다.다윈의 진화론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인 ‘생존경쟁’과 ‘자연도태 혹은 적자생존’이라는 문구는 이후 인간사회에 적용
되어 인간 사회의 발전을 설명하려는 시도들로 새롭게 나타났으며,19세기 중반
이후의 서양 철학 및 사회학ㆍ정치학 등의 사회과학은 물론 여러 학문에 걸쳐 전
반적인 영향을 끼쳤다.
결국 다윈의 진화론과 그것의 주요 용어 및 개념들은 서구 유럽사회에 새로운
시각에서 자연과 사회 및 인간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공
하기에 이르렀다.특히 19세기말 서구에서 탄생한 사회다윈주의야말로 이러한 사
실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윈의 진화론과 그것에 의해 파생된 사회다윈주의 간의 연관에
관한 논의들은 지금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서구 학계에서는 이미 다양
한 논쟁들이 전개되었고,지금까지도 연구가 진행 중이며 그 연구 성과도 상당하
다.
반면 한국학계에서도 다윈의 진화론과 사회다윈주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

19)김호연,�다윈진화론의 역사적 변용,�『강원사학회』15,no.1(2000),pp.38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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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서구사회의 연구 성과에 비한다면 그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협소한 것이 사
실이다.다만 한국 근ㆍ현대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사회진화론의 우리
나라 수용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단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연구된 형
편이다.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개화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환경에서 우리나라에 수
용된 사회진화론에 논의가 집중되어,생물학 이론으로서의 진화론과 그것의 사회
적 적용이라는 체제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못하였다.또한 일반적으로 한국학계에
서 사회진화론은 다윈과의 연관성보다는 스펜서와의 연관성 속에서 다루어진 측변
이 강하였기 때문에,사회과학의 한 이론으로 많이 다루어졌고 개념상의 모호성도
피할 수 없었다.20)
최근 들어 이러한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몇몇 연구가 진행되
고는 있으나,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333...진진진화화화론론론과과과 사사사회회회제제제도도도와와와의의의 접접접목목목

생물학에 있어서는 다윈의 종합적 진화론(themodernDarwiniansynthesis)이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사회제도의 연구에서는 그
에 비견할만한 대표적 진화이론은 없다.사회제도의 진화를 설명하는 진화이론으
로서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일관성을 갖는 통합이론은 없다는 것이다.진화론적 개
념을 사회제도에 접목시키는 작업은 사회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사회에서 발생
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적 접근을 가능하게 이론적 틀을 필요로 한다.이것은
사회생물학이나 사회진화론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생물학적 결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즉 유전적 형질이나 생물적 특성이 인간의 사회 행태에 미치는 인과적 관
계를 보고자 함이 아니란 것이다.사회과학일반에서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연구라
고하면 인간의 생물체로서 진화함에 따른 사회적 현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라고 생
각하기 쉽다.물론 인간의 생물체적 진화에 따른 인간의 사회적 활동의 변화 또한

20)김병곤,“사회진화론의 발생과 전개,”『역사비평』no1(1996,봄호),pp.305-312. 윤건
차,“일본의 사회진화론과 그 영향,”『역사비평』no1(1996,봄호),pp.313-324.박찬승,
“한말 일제시기 사회진화론의 성격과 영향,”『역사비평』no1(1996,봄호),pp.33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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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연구 주제로서 손색은 없다.그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와 관련이
있다면 앞으로의 연구에서 굳이 배제될 필요는 없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사회제도
의 구조적 변화를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와 관련한 연구로까지 영역을 넓혀가야 할
지도 모른다.
사회제도의 진화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은 변화한다는 데에 있다.즉,사회제도는
변화 즉 진화한다는 것,다시 말해 사회제도의 구조적인 변화는 진화적 과정의 결
과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왜,어떻게 그러한가는 지속적인 증명을 요하는 바이지
만 간단히 상상력을 동원해 보더라도 모든 사회제도가 태동하였던 시점으로 거슬
러 올라가 현재의 그것을 비교해본다면 그 차이는 꼬집어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
도 명백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따라서 모든 사회제도가 장기간에 걸쳐
변화해오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시간의 흐름을 염두에 둔다면 사회
제도의 많은 속성이 변화했다는 점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한 변화가 긍정
적 이었나 또는 부정적이었나에 대한 판단은 가치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을 것이
지만 많은 사회제도의 구성요소와 내용이 점진적으로 세분화,세련화,복잡화해온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역사에서도 획일적인 규칙성이나 시계추의 움직임과 같은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지만 상시적인 변화에도 일종의 패턴이 있다는 것이다.변화라 할지라도 아무런
질서 없이 제멋대로 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반면,모종의 규칙성을 보여주는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진화론적 접근방법은 그러한 규칙성을 탐구하는 작업이다.
사회과학 일반에 있어서 진화론적 연구는 20세기 이전에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
루었다.그 계보는 다윈 이전에 이미 사화학자인 꽁트(AugusteComte)로 까지 거
슬러 올라가고,스펜서(HerbertSpencer),슘페터(Joseph Schumpeter),파슨즈
(TalcottParsons)등의 주요 사회과학 이론가들 역시 집합적 인간 행태를 설명,분
석,예측하는데 진화론적 원리와 개념을 활용한 바 있다.모델스키가 1970년대 후
반 해군력의 집중과 그에 관련한 세계강국의 흥망성쇠 및 계승 양식에 대한 연구
를 통해 장주기이론 작업을 시작했을 때 이미 진화론적인 요소가 들어있었지만,
진화론적 유추를 통한 본격적인 작업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모델스키를 중심으
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마침내는 진화의 개념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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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진화적 과정까지 포괄하여 적용하게 되었다.장주기이론이 세계정치진화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세계정치에 대한,그 중에서도 강대국의 부침에 대한 연구라면,
다른 부문의 진화,예를 들어 경제체제나 무역 레짐과 같은 경제적 제도 혹은 민
주화와 같은 사회적 운동 등도 역시 별도의 진화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것이다.이
러한 연구가 성과를 보이면서 세계경제의 통합화 현상이라든지 세계적인 추세로서
의 민주화 과정 등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되어온 국제정치체제의 윤곽이
더 자세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21)
역사적 경험은 다양성,개방성,기동성이 풍부한 곳에서 강한 진화의 잠재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그러한 지역,부문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확산되어왔
다.그리고,세계체제의 진화는 정치적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경제
적,사회적,제도적 측면 모두에서 일어나며 이를 설명하는 것은 변이,협동,선택,
강화의 네 단계의 학습과정을 통해서이다.
사회제도의 진화론을 간단히 말한다면 사회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진화론적 접근
을 통해 연구하는 것이다.인간사회에서 인간 행태의 결과로서 정형화되어 나타나
는 법이나 관습 등을 제도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여 연구하는 것이다.이러한 제도
들은 오랜 시간을 통해 분명히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며,또한 변화를 통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친다.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하여 구조역사적인 이론의 구성을
통해 이해와 설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사회제도에 대한 단순한 서술이나 분
석이 아니라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고 어떠한 규칙성을 갖는가,그
러한 사회체제적 수준에서의 정치적 진화과정을 야기하는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제도가 진화적 과정을 거친다는 전제는 사회제도가 고정불변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의미 있는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중시하며 그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
와 설명을 추구한다.즉,진화론적 접근법은 사회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변화하는
가에 대한 큰 그림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오늘날의 많은 사회제도의 구성요
소와 내용이 백 년 전 혹은 오백 년 전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21)예종영,“세계정치와 진화:국제정치학의 진화론적 개념틀과 세계정치 진화론에 대한
검토,”『국제정치논총』44,no.4(2004)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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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이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러한 결과를 낳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당연한 것이다.진화론적 연구는 많은 사회제도의 구조적,체제적 연구를 통해 그
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그러나 사회제도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답을
구하고자하는 것은 아니다.관심의 영역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22)
첫째 체제적 접근이다.진화론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제도의 변화의 추이를 이해
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종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연구
를 말한다.즉 크게 본다면 인류 전체가 자신을 어떻게 조직해왔고 또 재조직 해
왔는가가 연구의 대상이다.이러한 의미에서 “큰 그림”(bigpicture)에 대한 연구이
고 정치학적 용어로 말한다면 체제적 연구이다.
둘째,사회제도의 연구에서 시간은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고려는 변화를 조명하는데 특히 유익하다.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
는 동시에 진화론적 개념으로 역사를 파악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의 영역에 있는 역
사적 자료를 사회과학에 적절한 형태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구조
적 변화에 대해 이론적 토대를 갖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진화론적 개념의 사용은 분명한 진화의 기제(mechanism)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사회과학에서는 생물학에서의 진화론과는 달리 보편적으로 수용되어있는 진
화론은 없다.그러나 진화론적 사고의 적시성의 척도를 변화의 메커니즘을 확실히
갖고 있는가에 두는 것은 대부분의 진화론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단순히 진화의
결과(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을 설명해내는 메커
니즘이 있어야 한다.다윈에게 있어서 종의 진화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자연
선택은 이것의 좋은 예이다.사회과학에서는 사회적 선택 메커니즘을 논할 수 있
어야 한다. 선택 메커니즘은 진화이론에 있어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협동 변이
혁신 그리고 강화 역시 진화의 중요한 개념이며 이들은 모두 사회적 학습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22) 다음을 참조.Goerge Modelski,“Evolutionary World Problems of Scope and
Method,”in Willam R Thompson(ed)Evolutionary Interpretations of Word
Politics(London:Routledge2001),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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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제제제도도도와와와 사사사회회회발발발전전전

제제제 111절절절 제제제도도도의의의 진진진화화화23)

특정제도는 사회를 구성하는 한 체제로서 한꺼번에 변화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부분적인 변화들이 점차 확산되고 한 제도 내에서도 각기 자기 영역을 확보하면서
전체가 오랜 시간적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양태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따
라서 제도가 어떤 경로를 거쳐 진화하는 것은 일시적 일회적 변화에 의존하지 않
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도변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흐름의 방
향성 또는 유사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정 제도 또는 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회를 구
성하는 사회원 들의 선호 등에 의하여 지속하거나 변화 또는 소멸이 이루어질 수
있다.이러한 과정을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 선택은 사회적 조정과 합의 등 사회적
환경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다.그리고 문화적 여건 또는 정책이나 전략 등 인
간의 사고나 행태에 의해 선택이 이루진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선택이라 할 수 있
다.따라서 특정제도의 진화는 제도의 이해당사들이 스스로 가진 반복적 경험과
진화적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자생적 질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진화론적 시각은 장기적 역사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서 시간적으로 광범위
한 정보에 접할 수 있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그리고 분석단위와 문제영
역을 설정하는데 있어 상대적인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즉 특정 행위자 또는 문
제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이나 분석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분석과 접근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또한 진화론적 접근은 시간의 흐름속
에 내재되어 있는 규칙성을 발견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예측이 보다 쉬어지기도 할
것이다.

23)하연섭,�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행정논총』44,no2(2006)pp.21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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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의 최근의 흐름은 ‘제도’개념의 변화이다.제도란 단일체 아니라 복합
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를 이해하는 최근의 지배적인 경향이다.무엇보다
도 이렇게 제도를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체로 인식함으로서 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기존 제도이론이 갖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분석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특히,제도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변화란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새롭게 재결합하는 것으
로 인식하게 되면 제도변화 과정에서 행위자의 역할에 주목할 수 있게 되고,또
행위자간 권력관계를 이론적 틀 내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또한 다양한 하위
제도들로 구성된 제도복합체를 상정하게 되면서 제도 간 관계에 주목하게 되었는
데,이러한 제도 간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이 바로
상호보완성개념이며,이에 기반한 경제모형과 경제적 성과에 관한 논의가 이른바
자본주의 다양성 혹은 생산레짐(productionregimes)이론이다.
전통적으로 신제도주의의 주된 관심이 제도가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었다면,
최근의 주된 관심은 제도변화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다.특히 형식적으로 대부분
의 제도변화는 급격하거나 혁명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만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특
징으로 하는데,이러한 통상적인 제도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신제도
주의가 갖추지 못했다는 반성으로부터 최근의 제도변화에 대한 논의는 출발하고
있다.이에 따라 단절된 균형모형이나 경로의존 개념의 한계를 뛰어 넘어 완만하
고 점진적인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동시에 제도변화의 내부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에 최근의 제도 분석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또한 최근에는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제도의 불완전성,제도의 내적 모호성,행위자,권력관계 등의 개념을 광범위
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도의 안정성이나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또 하나의 최근 흐름이다.Lieberman24)이 표현한 대로,“아이디어의 재발견
(bringingideasbackin)"이야말로 제도연구에 있어 새로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
다.신제도주의의 각 분파에서 아이디어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는 서로 다르다고

24)RobertC.Lieberman,"Ideas,Institutions,andPoliticalOrder:ExplainingPolitical
Change,"AmericanPoliticalScienceReview,96,(2002),p.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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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아이디어에 주목
하기 시작했다면,이와는 달리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안정과 균형을
설명하기 위해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아이디어에 주목
하게 되면서 행위자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는데,아이디어의 변화와 이에
기반 한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전략적 개념으로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틀
짓기(framing)라는 개념이다.그리고 아이디어의 생성과 확산 과정을 설명하기 위
해 이를 둘러싼 제도적 틀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에 주목할 만한 연구경향
이다.

111...복복복합합합체체체로로로서서서의의의 제제제도도도와와와 제제제도도도의의의 상상상호호호보보보완완완성성성

신제도주의에 관한 이론은 ‘제도’를 단일체로서가 아니라 복합체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이러한 연구경향은 두 가지 흐름을 지니고 있다.하나는 특정한
제도의 복합적 구성요소에 주목하는 경향으로서,특정 제도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 되어 있다는 것이다.이를 Lowndes25)는 “제도에 대한 전체적 개념에서 분화
된 개념으로의 변화”라고 표현하고 있다.제도는 내부적으로 분화되어 있다고 표
현되는데,이는 제도의 구성요소들이 반드시 통합된 전체를 구성할 이유가 없으며,
기능적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을 의미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다양한 요소
들이 특정 시점에서는 특정 제도를 구성함으로서 제도가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이러한 요소들 간에는 갈등적인 관계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흐름은 제도가 복합적 요소들로 구성
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제도 연구에 있어서 ‘시간’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26).즉,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일종의 마스터플랜 하에서 제도를 설계하

25)Vivien.Lowndes,ed.,Institutionalism,MethodsinPoliticalScience,2nd(New York:
PalgraveMacmillanDavidMarshandGerryStoker,2002),p.104.trans

26) Karen Orren, The Search for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trans. S.
Skowronek,(New York:CambridgeUniversityPress,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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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제도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그 때 그때 생겨나는 문제들을 해결
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구성요소로서 편입 되었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제도의 구성
요소 간에는 완벽한 정합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도를 단일체로서가 아니라 복합체로서 인식하게 되면,제도가 다양한 구성요소
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들이 결합되어 상위개념의 제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예를 들면 한 나라의 제도적 모습으로서 정치제도,경제제도,
교육제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상위 개념의 제도가 하위 개념의 제도들을 포함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치제도는 다시 선거제도,의회제도,지방자치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이렇게 우리가 흔히 제도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것들이 결합되어 상위 개념의 제도를 구성할 수도 있고 하위 개념의 제도들을
구성 요소로서 가질 수도 있다.이 때 어떤 제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는 연구자
의 학문적 관심이나 해명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222...제제제도도도의의의 상상상호호호보보보완완완성성성

다양한 제도들이 결합되어 제도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나오게 된 개념
이 바로 제도의 상호보완성이라는 개념과 제도의 위계성(hierarchy)이라는 개념이
다.특정 영역에서 특정 형태의 제도의 존재가 다른 영역에서 다른 제도의 존재,
기능 및 효율성을 강화시켜줄 때 제도 간 상호보완성이 존재한다고 표현한다.즉,
제도의 상호보완성은 제도 간 이른바 시너지 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제도의 상호보완성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영역에 있는 제도가 어떤 형태를 띠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특정 영역에서의 제도의 기능이 영향을 받게 된
다.제도는 다른 제도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아래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제도라 할지라도 제도의 맥락,즉 다른 상호보완적 제도의 존재 여부와 존재 형태
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27).

27)Bruno.Amable,"InstitutionalCmplementarity andDiversity ofSocialSystem of
Innovation and Production,"Review ofInternationalPoliticalEconomy,7,no.4
(2000),pp.64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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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ble28)와 Hall2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특정 제도는 다른 제도와 독립적으
로 사회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제도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특징이다.다시 말해서,복수의 제도가 결합되어서
나타난 효과가 개별 제도의 독립적인 효과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이다.따라서 사
회현상에 대한 제도의 영향력은 특정 제도만을 분리해서 고찰하는 것 보다는 제도
의 통합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Hollingsworth30)는 제도의 상호보완성은 제도의 이식과 수입에 대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제도는 다른 제도들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회로 이식되기 어렵다.특정 영역에서 어떤 제도가 최적
의 제도인지를 탐색하고 그에 기반 하여 그 제도를 도입했을 때(이른바 벤치마킹),
이식된 제도가 의도했던 결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그 이유를 바
로 제도 간 상호보완성에서 찾게 되는 것이다.North31)도 강조하고 있듯이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제도적 구조가 상호의존적인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
람직한 성과를 내기 위해 제도 하나만을 변화시킨다면 이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다.
Grief의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개념으로는 제도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이
것이 수평적으로 동일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다른 제도의 운영에
대해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가 있고,그렇지 않은 제도들이 있는데,이렇
게 제도들이 상호간의 영향력에서 수직적인 관계를 보일 경우 제도의 위계성이 존
재한다고 일컫는다.32)33)에서는 위계성에서 상위에 위치하는 제도는 가장 자주 변

28) Bruno.Amable,The Diversity ofModern Capitalism,(New York: Oxford
UniversityPress,2002)

29)�Peter A, Hall. et al.,�"The Political Economy of Europe in an Era of
Interdependence,"ContinuityandChangeinContemporaryCapitalism,(New York:
CambridgeUniversityPress,1999),pp.135-163.

30)RogersJ,Hollingsworth,�DoingInstitutionalAnalysis:ImplicationsfortheStudy
ofInnovations,�ReviewofInternationalPoliticalEconomy,(2000),7,no.4,pp.595-644.

31)DouglassC.North,"Understanding theProcessofEconomicChange,"Princeton:
PrincetonUniversityPress,2005.

32)제도적 위계성 개념은 제도주이 경제학자인 Greif(2006)도 활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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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제도라고 말하고 있다.위계적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제도가 존재하게
되면 특정한 제도적 구조 하에서 다른 제도가 이 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
야 한다.또한 위계적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제도가 변화할 경우 다른 제도의 변
화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333...제제제도도도의의의 상상상호호호보보보완완완성성성과과과 생생생산산산 레레레짐짐짐(((rrreeegggiiimmmeeesss)))이이이론론론

제도의 상호보완성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흐름이 이른바 자
본주의 다양성 혹은 생산레짐 이론이다.생산레짐은 세계시장경제에서의 특정한
생산방식과 경쟁방식을 낳게 하는 제도의 각 요소들이 서로 얽혀있는 제도의 상호
보완성을 특징으로 한다.
생산레짐은 다양한 제도들이 무작위로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제도 간에는
상호보완성에 기반 한 응집성이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도 간 상
호보완성은 제도운영의 유사성이나 구조적 동형화는 다르다.즉,경제모형을 구성
하고 있는 모든 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한 ‘원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이다.상호보완적인 제도들은 상이한 원칙에 기반 해서 병존하고 있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며,이에 따라 그들 간의 결합이 단일한 논리나 원칙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34).
자본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는 금융제도,노사관계,교육 및 훈
련제도 그리고 기업 간 관계 등을 들 수 있는데,자유시장경제와 조정시장경제에
서는 이러한 제도들의 각각의 특징과 결합 방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조정시
장경제는 장기적 시각을 강조하는 금융제도,협력적인 노사관계,초기 직업훈련에
대한 강조,기술 및 표준 설정에 있어서의 기업 간 협력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
다.조정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특정적이거나 산업특정적인 숙련을 위한 직업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이러한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금융이 뒷받침되

33)�Bruno.Amable,전게서,pp.645-687.� 

34) Bruno. Amable,The Diversity of Modern Capit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Press2002)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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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또한 가로채기(poaching)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협
력적인 임금설정이 필요하며,고숙련 노동자들로부터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필요하다.또한 숙련형성의 기초가 되는 기술이전과 표준설
정을 위해서는 산업에 공통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며,이를 위해서는 기업 간 협
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35).
자유시장경제는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지만 고도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금융제
도,비규제적인 노사관계와 약한 노조,일반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및 훈련제도,기
업 간 협력보다는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 등을 특징으로 한다.자유시장경
제에서도 제도요소들 간의 강력한 상호보완성이 존재한다.단기적인 시각을 가진
금융제도 하에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활동으로 재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에 대한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이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
입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자신을 얽매게 하는 특
정 숙련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빠른 적응을 가능케 하는 일반교
육을 받고자 한다.36)

444...제제제도도도변변변화화화

제도변화에 관련된 두 가지 쟁점은 변화의 과정과 변화의 원인이다.첫째,변화
가 과연 근본적이며 급격하게 이루어지는가？ 혹은 점진적이며 완만하게 이루어지
는가에 관련된 논쟁이다.단절된 균형모형에 의하면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제도변화는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37),이에 따라 최근의

35)�David.Soskice,etal.,� DivergentProductionRegimes:Coordinatedand UncoordinatedMarket
Economiesinthe1980sand1990s,『 ContinuityandChangein ContemporaryCapitalism.』
(NewYork:CambridgeUniversityPress,1999),pp.106-109.

36)�DavidSoskiceIbid,전게서 pp.110-112.�
37) 그렇다고 신제도주의에서 불연속적,급진적,혁명적 변화의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그렇

지만 이러한 변화는 결코 자주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화는 연속적이면 점진적이라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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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점진적 제도변화의 과정과 형태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38)
둘째 제도변화가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면,제도변화의 원인은 외부적
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
다.다시 말해서,제도변화에 관한 연구경향은 점진적이고 완만한 제도변화의 내부
적 원인을 밝혀내는 데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도를 단일체로서가 아니라 복합적 구성요소들이 결합된
것으로 파악하게 되면 제도변화에 대한 논의도 달라진다.즉,제도의 구성요소들이
상황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충돌을 일으키거나 갈등적인 상황이 연출되게
되면 제도의 변화가 촉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 갈등이 깊으면 깊을수록 중대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39)제도변화
가 단순히 외적 충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들 간의 갈등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서 이는 바로 내
부적 제도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제도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게 되면 경로의존을 설명하는 방식
도 달라진다.경로의존이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나 앞으로의 일의 전개 방향을

38)�John L.Campbell,et al.,� Mechanism ofEvolutionary Change in Economic
Governance:Interaction,Interpretation,and Bricolage,『EvolutionaryEconomicsand
PathDependence』(Cheltenham:EdwardElgar,1997),pp.10-32.
�John L.Campbell,etal.,� InstitutionalAnalysis and the Role ofIdeas in
Political Economy,『The Rise of Neoliberalism and InstitutionalAnalysis』
(Princeton:PrincetonUniversityPress2001),pp.159-189.
RobertC.Lieberman,"Ideas,Institutions,andPoliticalOrder:Explaining Political
Change,"AmericanPoliticalScienceReview,96,(2002),pp.697-712.
Karen.Orren,and Stephen.Skowronek,The Search for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New York:CambridgeUniversityPress,2004)
Kathleen.Thelen,How InstitutionsEvolve:The PoliticalEconomy ofSkillsin
GermanyBritain,theUnitedStates,andJapan,(New York:CambridgeUniversity
Press2004)
Wolfgang.Streeck,and Thelen.Kathleen,Introduction:Institutional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Beyond Continuity: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PoliticalEconomies』(New York:OxfordUniversityPress,2005),pp.1-39.

39)RobertC.Lieberman,"Ideas,Institutions,andPoliticalOrder:ExplainingPolitical
Change,"AmericanPoliticalScienceReview,96,(2002),pp.69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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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한다는 의미이다.그런데 왜 경로의존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는 쉽
지 않지만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제도의 개념을 활용하게 되면 경로의존의 이유
에 대한 설명도 쉬워진다. 즉 상황이 변화하거나 환경이 변화해서 기존 제도가
바뀌어 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아니고 기존 제도를 구
성하고 있던 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결합하였다는 것이다.이를 Campbell40)
은 존속변형이라고 부르고 있다.
Campbell41)에 의하면,기존 제도의 요소들을 재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나
타나기 때문에,제도변화는 진화적인 동시에 경로의존일 수밖에 없다.행위자들이
재결합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과거의 제도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면 제도변화의 과정
은 경로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또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도가 기존 요소들의 새
로운 결합이고 이러한 기존 요소들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인 이상 변화의 과정
은 진화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새로운 제도가 반드시 기존 제도를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만을 재결합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이유는 없다.기존의 제도를 구성하고 있던 요소에 더 하여 전
혀 새로운 요소들을 새롭게 결합함으로써 새 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다른 나
라에서 활용되고 있던 제도의 요소들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이들을 기존의 요소
들과 결합하는 방식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특히,새롭게 요소들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소들이 첨가될 경우 그리고 이러한
외부로부터 오는 요소들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화는 보다 더 혁명적,급진
적일 수 있다.따라서 제도변화는 진화적 대 혁명적 변화의 이분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이것보다는 연속선상에 나타나는 정도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정확
할 것이다.42)

40)�John L.Campbell,etal.,�"Mechanism ofEvolutionary Change in Economic
Governance:Interaction,Interpretation,andBricolage,"『EvolutionaryEconomics
andPathDependence』 (Cheltenham:EdwardElgar1997),10no.32.

41)�John L.Campbell,et al.,�Where Do We Stand? Common Mechanism in
Organizations and Social Movements Research, 『Social Movements and
OrganizationTheory』(New York:CambridgeUniversityPress2005),pp.41-68.

42)�JohnL.Campbell,전게서,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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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제도를 구성하던 요소들을 새롭게 결합하는 방식을 택하건 혹은 기존 제
도를 구성하던 요소들과 완전히 새로운 요소들을 결합하는 방식을 활용하건 제도
는 기존 요소들의 재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이렇게 되면 기존
의 제도가 새로운 제도의 모습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바로 이것
이 경로의존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제도주의 경제학자인 Greif도 기존의 제도적 요소들의 재결합과 이에
따른 경로의존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Greif43)에 의하면 기존 제도의 유용성이 떨
어진다 할지라도,기술적으로 가능한 대안적 제도가 모두 새로운 제도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새로운 제도는 과거의 제도적 요소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신념,규범,그리고 조직 등 과거로부터 물려
받은 제도의 요소들이 새로운 제도로 변화하는 과정의 초기 상태를 구성하기 때문
이다.44)따라서 기존 제도의 모습이 새로운 제도의 모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제도의 실패에 대한 대웅으로서 새로운 제도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
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제도의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함으로
써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이를 Greif45)는 제도의 정교화라고 부르고 있는
데,제도의 정교화가 제도 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다.즉,완전히 새
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실패한 제도를 보강함으로써 제도가 변화한다는 것이
다.이러한 보강은 기존 제도의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변경시키거나 재결합하거나
혹은 새로운 요소들을 더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Greif도 광범위한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의도적이며 완전히 새로
운 제도변화는 과거의 제도의 결과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경우에는 가능하다.
역할모형,즉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적 제도가 알려져 있는 경우,포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46)

43)Avner.Grief,Institutionsand thePathtotheModernEconomy:Lessonsfrom
Trade(New York:CambridgeUniversityPress,2006).p.190.

44)North(2005)또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모두 현존하는 제도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과정은 경로의존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5)�Avner.Grief,전게서,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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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점점점진진진적적적 변변변화화화과과과정정정

Streeck과 Thelen은 완만한 변화가 변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전치,충
화,표류,전환,소모47)의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48)
(1)전치(displacement):Orren과 Skowronek49)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도는 단

일한 요소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다
른 시기에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간에 갈등적인 논리를 내포하기도 한다.
특정 시기에 있어서 제도의 모습이나 기능은 이러한 요소들 중 지배적인 요소들에
의해 좌우되는데,이러한 지배적인 제도의 모습이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한계를
노정하는 경우,기존에 억눌려있던 요소들을 재발견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제도변
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한다.이것이 바로 전치이다.예로서 영국에서 경제정책이
케인즈주의로 부터 통화정책으로 변화한 경우이다.전혀 새로운 정책이 도입된 것
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 틀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억눌려져 있던 정책요소들을 찾아
내고 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정책의 큰 틀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2)층화(layering):층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 차별적인 성장이다.기존

제도의 기능에 문제가 나타나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제도를 수정하
여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이것들이 처음에는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정교화
하는 수단으로 정당화 된다.그리고 이렇게 도입된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제도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반
발을 불러일으키지도 않는다.그렇지만 이러한 제도는 전혀 다른 논리에 기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도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게 된다.
(3)표류(drift):제도의 안정성은 제도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46)�Avner.Grief,상게서,p.194.�
47) 소모(exhaustion)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도가 서서히 해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설명은 생략한다.
48)�Wolfgang.Streeck,andThelen,전게서 pp.1-39.�
49) Karen.Orren,and Stephen.Skowronek,The Search for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New York:CambridgeUniversityPress,2004)pp.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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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다.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도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런데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변화하지 않게 되면 표
면적으로는 제도가 안정성을 띠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실질적으로는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경
직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 결과 제도가 제 기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궁극적
으로는 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이렇게 제도가 위축되거나 쇠퇴하게 되
는 것을 표류라고 한다.상황의 변화에 대처해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제도는 위축되거나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50)
(4)전환(conversion):기존의 제도가 새로운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

로 바뀌게 될 때 이를 전환이라고 한다.이러한 전환은 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대
처해서 기존의 제도를 새로운 목적에 부합하도록 변경할 때 나타날 수도 있고,혹
은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제도를 설계할 당시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제
도를 장악하게 됨으로서 새로운 목적으로 제도를 바꿀 때 나타날 수도 있다.

나나나...제제제도도도의의의 내내내적적적모모모호호호성성성

제도가 갖는 내재적인 모호성 그리고 제도화된 규칙과 그 집행간의 격차에 의해
제도변화가 촉발될 수도 있다.사회적 규칙의 집행이 항상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
문에,규칙과 규칙 집행 간의 격차가 행위자로 하여금 전략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즉,규칙과 규칙집행자 간의 격차에서 점진적인 내부적 변
화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Streeck과 Thelen51)은 제도화된 규칙과 규칙의 집행에서 나타나는 격차의 원인
으로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제도설계 과정에서의 제도설계자의 인지적 한계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50)Wolfgang.Streeck,and Thelen.Kathleen,"Introduction:InstitutionalChange in
AdvancedPoliticalEconomies,"BeyondContinuity:InstitutionalChangeinAdvanced
PoliticalEconomies,(New York:OxfordUniversityPress2005),pp.24-25.

51)�Wolfgang.Streeck,andThelen.Kathleen,전게서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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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현재의 제도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도를 새로운 목적에 부합하도록 변경시키고자 하는 유인성을 갖게 된
다.또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문제 해결과정에서 다
른 문제들을 파생시킬 수도 있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이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52)
둘째,제도형성과정은 타협과 절충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다.따
라서 규칙에 모호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규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
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셋째,제도설계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와 규칙을 재해석하려는 경향을 지닌다는 것이다.
넷째,상당수의 제도들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갖고
있다.이러한 제도의 지속성 때문에 제도를 처음 설계한 사람들의 변화,이를 가능
케 한 사회적 연합의 변화,애당초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상황의 변화보다도 더
오래 제도가 지속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제도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나 권력관계
의 변화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전환시
키고자 하는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North53)도 최근 저작에서 제도변화의 내부적 원인으로서 제도의 불완전성을 강
조하고 있다.North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은 행위자의 의도성과 불확실성이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낮추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제도이며,이러한 제도가 인간환경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신념체계에 의해 굴절될 수
밖에 없다.객관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란 없으며 현실은 인간
의 인식,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기초가 되는 신념에 의해 인간의 마음에 투영될
뿐이다.그리고 현실의 인식은 불완전한 신념 때문에 불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52) Marc.Schneiberg,"Combining New Institutionalisms: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in American Property Insurance,"SociolgicalForum,20,no.1,(2005)
pp.93-137.

53) Douglass C. North,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Economic Change,
(Princeton:PrincetonUniversityPress,2005),pp.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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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North에 의하면 제도는 인간을 둘러싼 불완전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간이
창조해낸 구조물이다.현실을 인식하는 신념이 내적인 구조물이라면,제도는 불확
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간이 외적으로 창안해낸 구조물인 것이다.따라서 제도
는 의도성의 산물인 것이다.또한 환경에 대한 이해의 불완전성과 제도의 불완전
성을 강조하고 있다.즉,인간이 만드는 구조에 의해 불확실성이 감소되지만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인간이 만드는 제약요인 또한 불확실성한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환경에 대한 완벽하지 못한 이해와 공식적 제도와 비공
식적 제도의 불완전성에 기인한다고 한다.행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신념에 기초
해서 제도를 설계한다.즉,불확실한 상황에서 특정한 제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에 기초해서 제도를 설계한다는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신념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 제도의 의도와 결과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불완전한 신념 때문에 의도와 결과 사이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다.
신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념에

따라 변화시킨 제도가 의도한 방향으로 행위를 변화시키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North가 표현한 대로,“행위자들이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적절한 제도를
만들어내며,새롭게 봉착하게 된 문제들을 해결할 정책을 집행한다는 보장은 어디
에도 없다”는 것이다.이러한 격차가 제도변화를 촉발시킨다고 할 수 있다.

다다다...행행행위위위자자자와와와 권권권력력력관관관계계계

최근 논의에서는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행위자의 역할과 권력관계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특히,앞에서 설명한 대로 제도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변화란 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재결합하는 것으로 인식
하면서 제도변화 과정에 있어서 행위자(agency)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제도
의 구성요소들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아니며 자동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결
합되는 것도 아니다.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은
오직 행위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특히,새로운 제도는 현존하는 제도를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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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만들어질 수도 있고 혹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제도의 요소들을 재구성
함으로써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행위자들이 제도의 선택 과정에서 큰 영향력
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54)
제도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제도의 구성
요소들을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얼마나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등은 모두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따라서 제도의 형성과정이 정치적인
과정일 수 밖에 없다면 이는 곧 제도의 형성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의 권력자원
의 불균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55)
경로의존 설명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역할을 대단히 중시한다.제도의 형성 과정
이 권력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제도의 변화과정 또한 기존의 제도를 유지
하려는 행위자들과 이를 변화시키려는 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려는 측의 강력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제
도는 경로 의존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North56)도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행위자의 역할과 권력관계를 대단히
중시한다.제도는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변화하며 권력관계를 반영한다.이러한 권
력관계는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서 누구의 신념체계에 기반 해서,다시 말해서 누
구의 인식에 기반해서 어떤 제도가 만들어 지는가를 결정한다.갈등적인 신념이
존재할 경우,제도는 자신들의 선택을 유효화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신념을 반영한다.제도가 변화되면 기존의 권력관계가 변화할 수 있으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게 되는데,이 때 기득권자들의 저항에 따라
제도는 완만하게 변하는 것이다.경로의존의 저항에 따라 제도는 완만하게 변하는
것이다.제도변화가 기존 이익을 저해하게 된다고 판단되면 현존하는 제도에서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도변화를 방해한다는 것이다.따라
서 제도변화의 폭과 방향은 현재 제도의 수혜자들과 도전자들 간 권력자원이 어떻

54)Avner.Grief,Institutionsand thePathtotheModernEconomy:Lessonsfrom
MedievalTrade,(New York:CambridgeUniversityPress2006),pp.7-60.

55)�LowndesVivien,전게서,pp.90-108.�
56)DouglassC.North,Understanding the ProcessofEconomicChange,(Princeton:

PrincetonUniversityPress,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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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배분되어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라라라...아아아이이이디디디어어어와와와 제제제도도도

사회과학에서 특정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아이
디어만큼이나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사용된 개념도 그리 흔치는 않을 것
이다.사실,아이디어는 논자에 따라 가치에 대한 서술,인간관계에 대한 서술,공
공문제에 대한 해결책,상징이나 이미지,혹은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대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어 왔다.이렇게 아이디어에 대한 정의조차 논자
에 따라 상이했기 때문에,아이디어에 대한 연구에서 학문적 논쟁과 지식의 축적
이 매우 힘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최근,아이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이디어에 대한 정의와 유형 분류가 시도되고 있는데.대표적인 시도로서는
Goldstein과 Keohane57),Blyth58),그리고 Campbell59)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이 바로 틀 짓기이다.틀짓기(framing)
는 정책이나 제도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의도적인 노력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Campbell60)은 아이디어의 한 유형으로서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지만,프레임을 아
이디어로 보기는 어렵다.61)대신 틀 짓기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
키려는 의도적인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정치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쟁점을 유도함으로

57)Judith.Goldstein,andRobertO.Keohane,IdeasandForeignPolicy:AnAnalytical
Framework,『Policy:Beliefs,Institutions,and PoliticalChange』(Ithaca:Cornell
UniversityPress,1993),pp.3-30.

58)MarkM.Blyth,"AnyMoreBrightIdeas?TheIdeational TurnofComparative
PoliticalEconomy,"ComparativePolitics29,(1997),pp.229-250.

59) John L.Campbell,InstitutionalAnalysis and the Role ofIdeas in Political
Economy, in John L.Campbelland Ove K.Pedersen(eds.),『The Rise of
Neoliberalism and InstitutionalAnalysis』 (Princeton: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pp.159-189. John L. Campbell, Institutional Change and Globalization,
(Princeton:PrincetonUniversityPress,2004)

60)�JohnL.Campbell,상게서,pp.159-189.�
61) Beland(2005)도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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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이 형성되게끔 시도한다.이렇게 능동적으로 공공의 정
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주목하는 개념이 틀(frame)과 틀짓기(framing)이다
Bleich62),Campbell63)은 프레임 혹은 틀은 일반 국민들에게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책엘리트들이 활용하는 상징이나 개념을 의미하며,틀 짓기란 정책적 쟁점
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레이밍 개념에 주목한다는 것은 곧 아이디어가 ‘저기 그냥’존재하고 있는 것
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나 정책과정 참여자들에 의해 부단히 각색되고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아이디어의 형성,변화,확산 과정 그 자체가 의도적이며 전략
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이렇게 틀 짓기 개념에 주목하게 되면 제도적 틀 안에서
행위자 -> 아이디어 -> 제도변화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
다.
Ostrom64)이 주목하는 공유자원으로부터 파생되는 ‘공유의 비극'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제도를 만드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
는 비합리적인 일이지만,제도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는 집단 전체로 볼 때 치명적
인 일이기 때문이다.65)집합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제도이지만,제도
의 형성 그 자체가 집합행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합행동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적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아이디어인 것이다.즉,
집합행동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아이디어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다시 말해서,집
합행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만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이 때 이
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행위자간 협력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 바로 아이디어인
것이다.결론적으로,불확실성과 복잡성 하에서 행위자들의 기대와 행위를 조정해
62)Erik.Bleich,"Integrating IdeasintoPolicy-Marking Analysis:Framesand Race

Policies in Britain and France,"Comparative PoliticalStudies,35,no.9,(2002),
pp.1054-1076.

63)�JohnL.Campbell,전게서,pp.159-189.�
64) Elinor.Ostrom,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Institutions for

CollectiveAction,(New York:CambridgeUniversityPress,1990),pp.1-120.
65) Mark M.Blyth,Institutions and Ideas,in the David Marsh and Gerry Stoker(eds.),
『TheoryandMethodsinPoliticalScience,2nded』(NewYork:PalgraveMacmillam,2002)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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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으로써 상황에 대한 공유된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특정한 균형에 이
르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인 것이다.

555...아아아이이이디디디어어어와와와 제제제도도도변변변화화화

아이디어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상황의 복잡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즉,개인이 봉착한 현실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이러한 복잡한 현실에 대한
여과기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 이다.이른바 인식된 현실은 객
관적 현실과는 다르다.인식된 현실에 바탕을 두고 개인은 전략을 선택하고 행위
의 방향을 정하기 마련인데,이때 현실을 특정한 방향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
이 바로 아이디어 혹은 이데올로기인 것이다.66)
아이디어를 통해 상황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탐
색하게 된다.제도변화를 추구할 경우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제도에 도달하는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행위자들은 아이
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67)즉,아이디어에 기반 해서 제도의 요소들을 재구성
할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된다는 것이다.
제도의 변화가 단지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구성 요
소들의 재배열과 재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면,이러한 제도적 구성요소들의 재결
합을 촉발시키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이때 이러한 제도적 구성요소들을
재결합시키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제도변화에 대한 아이디어 영향력은 제도에 대한 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
개함으로써 제도가 변화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66)DouglassC.North,Institutions,InstitutionalChangeandEconomicPerformance,
(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1990),p.60.
DouglassC.North,Understanding theProcessofEconomicChange,(Princeton:
PrincetonUniversityPress,2005),pp.5-80.

67)Siobhan. Harty, Theorizing Institutional Change, I Andre Lecours(ed.), 『New
Institutionalism:TheoryandAnalysis』,(Toronto:UniversityofTorontoPress,2005),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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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면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 현존하는 제도를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을 재배
열함으로써 제도가 변화하게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68)
이렇게 본다면 정책 아이디어는 독립변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그렇지만 제도변
화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 아이디어가 어떻게 도입되고 해석되고
확산되며 집행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맥락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
다.이렇게 본다면 정책 아이디어는 종속변수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고 할
것이다.

제제제 222절절절 제제제도도도와와와 사사사회회회발발발전전전

일반적으로 사회진화론은 진화와 자연도태를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윈의 이론을 사회현상의 이해에 적용시킨 이론을 말하기도 하며 한편 좁은 의미
로 생물학적 추론에 입각한 기반위에서 사회적 인종적 불평등을 합리화 하는 이데
올로기의 일종을 지칭하기도 한다69).본 연구에서의 진화론은 다윈의 이론을 사회
현상의 이해에 적응시킨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지만 전개상 좁은 의미의 이데올로
기의 전개가 많을 것이다.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진화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는 중국과 일본의 사회진화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그 이유는 서구에서 발
생한 진화론이 중국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일본의 진화론
의 수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다음의 이론은 이승환
의 한국 및 동양에서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가능(중국철학회,중국철학 제9호)을 논
자가 재구성한 것이다.원래 논자가 구상했던 것은 사회발전에 관한 것이었다.사
회발전이란 지금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발전의 개념규정에서 몇 가

68)Neil.Bradford,"ThePolicyInfluenceofEconomicIdeas:Interests,Institutionsand
InnovationinCanada,"StudiesinPoliticalEconomy,59,(1999),pp.20-21.

69)전복희,�사회진화론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국에서의 기능,�『한국정치학
회보』,l27,no.1,(1993),p.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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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조류가 있는데 복지의 가치관에 입각한 발전의 개념은 소득증대,보다 나은 사
회보장,더 많고 나은 교육,그리고 보다나은 삶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발전이
란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인간생활의 조건을 향한 의식적 변동의 과정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서구에서 탄생한 사회진화론도 사회발전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고에 인용하는 것이다.

111...서서서구구구의의의 사사사회회회진진진화화화론론론의의의 탄탄탄생생생

사회진화론은 19세기 후반 제국주의의 극성기에 등장한 자유주의의 변종 이론이
다.원래 자유주의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신념 아래 근대 시민계급
을 종교적 억압과 신분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해방의 이념이었다.자유주의
는 근대 자본주의의 성립 과정에서 생겨난 이념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와 사유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간주하고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
운영의 원리로 국가의 불간섭 즉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해왔다.자유
주의는 성립 초기에 봉건적 신분차별과 종교적 억압을 철폐하고 개인의 자유를 옹
호함으로써 시민계급의 전폭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그러나 해방과 계몽을
내세웠던 자유주의는 시민계급이 정치․경제․사회적 기득권을 확보하게 되는 18
세기 중․후반부터 자기모순에 직면하게 되었고,이러한 모순은 자기 분열로 이어
지게 되었다.
그러면 자유주의의 자기모순이란 무엇인가?그것은 바로 자유주의 자신이 옹호
했던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율배반적 모순을 가리킨다.사적 소유
권의 보장으로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이미 확보하게 된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의
“소유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사회적 평등’을 외면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유주의는 원리상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말하지만,“현실사회에서
누가 정치참여의 권리를 가지고,사회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슬그머니 ‘모든 사람’이라는 전칭명사를 폐기해 버리고 ‘부르주아 계급’이
라는 특칭명사로 대체해 버렸다.즉,이미 기득권을 확보한 부르주아 계급만이 인
격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인정받게 되고,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동자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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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층계급은 비인격적이고 수동적인 시민으로 간주하게 되었다.70)
자유주의라는 이념을 표방했던 이 시기 영국의 법은 포악하기 그지없었으며,투
표권과 참정권도 극도로 불평등하게 인정되었다.이 시기 자유주의 이론과 실제는
재산을 소유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자유를 지킨다는 것이었으며,재산권이 없는
자들은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했다.재산이 없는 자들은 독립성이 없고 남에게 의
존해야 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결국 자유주의
자들이 주장한 평등이란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적용되는 실질적 평등이 아
니라,소수의 부르주아가 다수의 민중을 지배하는 형식적 평등에 불과했다.엄밀하
게 말해 당시의 자유주의자들은 다수의 평등 대신 소수의 자유를 옹호하기에 이르
렀던 것이다.이들에 의하면 사회적 평등은 개인의 자유를 희생함으로써만 가능하
며,자유야말로 평등에서 우선하는 지고의 가치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자유주의
의 모순은 영국이 산업혁명에 성공하여 생산력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19세기 후반
에 들어서 더욱 심각하게 표출되었다.이 시기에는 자본과 생산수단이 소수의 자
본가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사회적 불평등이 한층 강화되었
다.노동자와 빈민층은 이에 저항하며 계급투쟁의 의지를 다지게 되었고,기득권
부르주아 계급은 증대하는 노동계급의 저항에 불안을 느끼고 일체의 혁명적 움직
임을 차단하고자 하였다.따라서 이 시기에는 계몽시기부터 간직해 온 진보에 대
한 희망도 사라지고 회의주의와 비관주의가 유럽 사회에 팽배하게 되었다.기득권
계급과 보수적 지식인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합리화시켜주고 사회적 갈등을 잠재워
줄 수 있는 이론적 버팀목이 나타나기를 고대했고,사회진화론은 바로 이러한 기
득권 계급의 수요에 부응하여 탄생하게 된 것이다.71)
사회진화론에서 자본주의적 경쟁과 사회적 불평등은 ‘자연적 현상’으로 설명되었
고,자본가의 착취와 대중의 빈곤은 ‘자연의 법칙’으로 정당화되었다.한 예로,멜
더스는 인구론에서 자본주의적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실업․기아 등의 현
상은 극히 당연한 자연법칙의 일부이므로 빈민구제와 사회복지 정책은 오히려 자
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인간 사회와 역사의 전개를 자연법칙으

70)노명식,『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서울:민음사,1991),p.138.
71)노명식,(전게서),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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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원시켜 설명하려는 당시의 과학주의적 태도는 실상 부르주아 계급의 자기방
어 심리와 자기 정당화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사회진화론은 다윈으로부터 그 개념과 용어를 빌려왔지만,다윈 자신이 자연법칙
을 가지고 사회현상을 설명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다윈은 종의 기원(1858)에서 생
존경쟁과 자연도태를 통하여 자연세계의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다윈의 진
화론은 진보적인 지식인과 보수적인 지식인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는데,특히 부르
주아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려던 보수적 지식인들은 다윈의 이론을 원용하여 “사회
적 불평등과 착취는 자연의 법칙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였다.
사회진화론의 전개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은 미국의 섬너
(William G.Sumner)와 영국의 스펜서(HerbertSpencer)라고 할 수 있다.스펜서
는 사회 정학과,사회학 연구 그리고 사회학의 제 원리 등의 저서에서 ‘인간사회’
와 ‘자연’은 동일한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고,인간사회는 생물의 발전
법칙과 마찬가지로 생존경쟁과 자연도태를 통하여 저급의 단계에서 고급의 단계로
진화한다고 주장하였다.그는 극단적인 방임주의의 입장에서,자유시장의 경쟁메커
니즘은 생물학적 발전법칙과 마찬가지로 사회도태를 초래한다고 보았고,이러한
생존경쟁→적자생존→자연도태의 과정을 통해서 고도로 진화된 이상적 인간이 탄
생할 것이라고 낙관하였다.그는 이러한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오자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따라서 빈민의 고통을 감소시키려는 정부의 노력
은 자연법칙에 위배되며 진보에도 장애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그는 철저한
방임주의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심지어 공교
육․구빈법․공중위생법 등 사회복지에 관한 정부의 역할도 경쟁의 자유를 해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하였다.
자유주의적 경쟁체제로부터 야기되는 적자생존과 자연도태를 ‘자연 법칙’으로 정
당화하려는 사회진화론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자연법칙으로 정당화하고
기득권 계급의 이익을 영속화하는 반동적 도그마가 되었다.따라서 불평등을 시정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회를 개혁하려는 일체의 시도는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반과학적인 일로 간주되었다.이처럼 사회진화론은 자유주의의 모순으로 인해 발
생하는 불평등을 자연법칙으로 정당화하는 반민주적 이념체계이며,인간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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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육강식과 자연도태를 조장하는 반인도적인 사상이라 할 수 있다.여기에는 오직
‘강한 자의 권리’와 ‘가진 자의 자유’만이 있을 뿐,손톱만큼의 인류애나 인간애는
찾아볼 수 없다.인간 사회를 ‘동물의 왕국’의 틀에 맞추어 설명하려는 이러한 이
념체계는 자연스럽게 인종주의와 제국주의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발전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독점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자유경쟁은 생산의 집적을 낳고,생산의 집적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독
점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독점은 자본주의 생산체계에 고유한 무정부성을 강화하
고 심화시킨다.그리하여 독점체와 독점체 사이의 경쟁 그리고 독점체와 비독점체
간의 경쟁은 더욱 첨예화되고,자본의 일반법칙인 공황의 주기성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이러한 독점 자본주의의 단계에서는 막대한 과잉자본을 투자하여 이윤
을 증식시킬 목적으로 후진국을 겨냥한 대규모의 자본 수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자본의 수출을 통하여 소수의 독점 자본가는 세계 대다수 국가와 민중을
착취하며 그 위에 기생충으로 군림하게 된다.72)
제국주의는 학문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회진화론과 같은 의사 과학에 의존
할 수밖에 없었다.동물사회에서 무자비한 경쟁과 적자생존이 필연적인 법칙이듯
이,인간사회에서도 능력있고 우월한 인종이 그렇지 못한 인종을 지배․정복․추
방․예속․절멸시키는 것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본 것이다.기딩스(Franklin H.
Giddings)나 키드(BenjaminKidd)와 같은 영․미의 학자들은 인류의 다양한 인종
가운데 튜톤족 특히 그 가운데서도 앵글로-색슨족만이 최고로 능력있고 우월한 인
종이라고 보았다.이들은 “인류의 진보는 종족간의 투쟁을 필요로 하는데 이 투쟁
에서 약한 민족은 멸종하고 능률적인 인종은 살아서 반영한다.우리는 능률적인
인종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영국의 로즈베리(ArchibaldPhilipRosebery)는
“영국은 세계사에서 유례없이 위대한 선의 세속적 대리인”이라고 하였고,챔버린
(Chamberlain)은 “앵글로-색슨족은 세계의 역사와 문명에서 탁월한 힘을 가질 운
명을 타고났다”고 주장하듯이,사회진화론에 편승한 인종주의는 제국주의를 정당
화하는 보조 이론이 되었다.73)

72)박세영,『라디미르 레닌,제국주의론』(서울:과학과 사상사,1988),제7장 참조.
73)신홍범․김종철,『 J.A.홉슨,제국주의론』(서울:창작과 비평사,1982),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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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주의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뿐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똑같이 주장되었
다.독일어권에서는 굼플로비치(LudwigGumplowicz)가 사회진화론을 학파로 구성
한 대표적 인물이다.그는 ‘자연’과 ‘사회’의 진행과정은 절대적으로 동일하고 질적
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절대 동일성’과 ‘질적 무차별성’의 전재에 입각하여,
“인간사회의 불평등은 자연 법칙의 일부이며,평등은 자연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
도 않다”고 주장하였다.그의 이러한 입장은 볼트만(Woltmann)에게로 이어져 독일
제국주의의 전개 이념적 초석을 제공하였다.볼트만은 “흑인이나 백인들은 언제나
식민지 지역에서 지배인종으로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제국주
의와 인종주의를 부추겼다.
프랑스에서 인종주의를 부추긴 사람은 고비노(JosephArthurGobineau)를 들 수
있다.그가 쓴 인종 불평등론은 자연과학적 엄밀성으로 분장한,인간의 평등에 반
대하는 호전적이고 반민주적인 저작물이다.그는 모든 사회적 갈등을 인종의 문제
로 환원시켰다.그는 사회에 존재하는 계급을 세 가지 인종으로 환원시켜서 설명
했다.그에 의하면 “백인 귀족은 지배에 적합한 인물이고,백인 부르주아 계급은
지배인종에 가까운 혼합인종이며,유색 혼혈인종은 피지배 계급이다.”그는 인간의
원칙적 불평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진보한다는 믿음도 거부했고,
인간의 이성마저도 부인했다.그에게는 오직 백인종의 역사,백인종의 진보만이 있
을 뿐이었다.인종주의는 제국주의적 압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써,지구의
모든 인종을 ‘고가치’의 인종과 ‘저가치’의 인종으로 서열화하고 저가치의 인종이
고가치의 인종에게 종속당하거나 지배당하는 것을 정당화했다.이처럼 인종주의는
인간 사회의 불평등을 과학적 용어로 합리화시킴으로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백색인종의 유색인종에 대한 지배를 조장하고 정당화하는데 기여하였
다.74)

222...중중중국국국에에에서서서 사사사회회회진진진화화화론론론의의의 전전전개개개

74)�신홍범․김종철,전게서,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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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중반에 들어 서구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인 ‘팽창의 논리’에
따라 세계의 각 지역에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요구하며 침략의 손길을 뻗치기 시
작했다.예를 들어 영국은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팔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은을 요구하였다.이에 청왕조가 세관을 폐쇄하고 아편 매매금지령을 내리자,영국
은 자유무역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1840-1842년의 2년여
에 걸친 아편전쟁의 결과 중국은 영국에게 힘없이 패배하고 남경조약을 체결하여
영토의 일부를 할양해 주고 주권마저 제약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중국은 이어서
미국․프랑스 등 열강 제국과도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반식민지의 상태로 전락
하였다.뒤이어 안으로는 태평천국의 난(1851-1864)이 일어나고 밖으로는 중일전쟁
(1894-1895)에도 패배함에 따라 청왕조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었다.1911년 신해
혁명이 일어나 청왕조는 몰락하고 중화민국이 창립되었으나,다시 황제가 되고자
했던 원세개와 혁명파의 격돌로 중국의 정세는 혼미를 거듭하게 되었다.
반식민지와 반봉건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지식인들은 중국의 생존과 부강을 위
하여 ‘변법’을 주장하게 되었다.이 시기 변법파의 주요 논객인 엄복은 헉슬리
(ThomasH.Huxley)의 진화와 윤리(1893)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서구의 진화론을
소개하고,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의 원리에 의거하여 중국인의 자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원래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는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한 교회 측의 반박에
대응하여 진화론을 옹호할 목적으로 저술된 것이었다.헉슬리의 관점은 스펜서의
관점과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즉,스펜서는 진화론이 생물계뿐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임을 강조하며,생존경쟁과 약육강식으로 전개되
는 자본주의적 현실을 옹호하였다.그러나 헉슬리는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의 법칙
이 단지 자연계에 적용될 뿐 인간사회에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왜
냐하면 인간사회에는 선험적 도덕준칙이 있어서,인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욕망
을 억제하면서 도덕과 윤리를 통하여 이상적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체적
능동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따라서 헉슬리는 스펜서의 자연주의적 관점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윤리적 가치와 능동적 노력을 중시하였다.
엄복은 진화와 윤리를 번역함에 있어서,헉슬리의 관점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되,
스펜서의 관점을 골격으로 삼아 의역을 하였다.그는 진화를 천연(天演)으로,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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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물경(物競)으로,적자생존 혹은 자연도태를 천택(天擇_이라는 단어로 번역
하였다.엄복에 따르면 ‘물경’이란 각 생물들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고,‘천택’이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존재가 살아남는 것이다.생명체들은 생
존을 위하여 처음에는 종과 종이 싸우고,나중에는 집단과 집단이 싸우게 된다.이
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되고,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에게 부림을 당하게 된다.이렇게 해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
존하고 후세에 자기의 종족을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엄복의 번역이 보급되면서
중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물경천택(物競天擇)’이 새로운 세계관을 설명해주는
용어로 부상하게 되었다.
엄복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동의했지만,당시 중국의 현
실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당분간 유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지금 당장 필요한 것
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민을 계몽시키고 지도할 수 있는 소수 엘리트들의 노력
이며,아직 ‘민’이 지․덕․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약육강식의 현실에 대처하
기 위해서는 군주와 국가가 구심점에 서서 국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보았다.엄
복에게 있어서 ‘민’은 아직 개혁의 주체 혹은 경쟁의 주체가 되기에 미흡한 존재였
으며,단지 교화와 계몽을 필요로 하는 존재였다.엄복의 이러한 계몽주의적 개혁
론은 당시 보수파와 혁명파의 두 진영 사이에서 개량주의적 입장으로 낙착되게 된
다.엄복은 무술변법(1898)이 좌절된 이후에는 급격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기울게
되었고,그가 소개했던 사회진화론도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논리가 아니라 혁명파
에 반대하는 이론적 도구로 전용되기에 이르렀다.그는 말년에 이르러 심지어 혁
명파의 민주혁명 사상이 진화의 자연스런 법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그가 고취했던 사회진화론은 진보적 의의를 상실하고 보수․반동 세력의
이념적 도구로 변질되고 말았다.75)
엄복과 더불어 중국에서 사회진화론의 확산에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은 양계초
이다.그는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을 일본식 용어인 ‘우승열패(優勝劣敗)’로 번역하
여 소개하였다.그는 1898년 무술변법의 시도가 좌절되자 일본으로 망명하여 그곳
의 대표적 사회진화론자인 카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영향을 받았다.그는 당시
75)양일모,�엄복의 서학 수용방식과 개량주의적 한계,�『철학연구』 20,(1992),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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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주도적인 흐름을 루소의 ‘민약론’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스펜서의 사회진화
론을 대표하는 사람들과의 양대 세력으로 보았다.그는 민권과 계약을 강조하는
루소의 ’민약론‘은 민의를 중시하는 장점은 지니지만 자칫하면 무정부 상태로 빠져
국가 질서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으며 생존경쟁과 자연도태를 강
조하는 스펜서의 진화론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은 있지만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외침에 대항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따라서 양계초는 국가
의 부강을 당면과제로 파악하는 엄복과 일본 학자들의 입장을 수용하여,개인보다
국가를 중심에 놓으려는 국가주의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그는 이러한 목적을 위
하여 스펜서의 사회진화론과 더불어 영국의 사회진화론자인 벤자민 키드
(BenjaminKidd),그리고 스위스 법학자인 블룬칠리(JohannKasparBluntschli)의
’사회 유기체설‘을 적극 수용하게 된다.
중국에서 사회진화론은 엄복․양계초 등에 의해 수용되어 국망의 위기에 처한
중국의 현실을 일깨워주는 각성제로 작용하였으며,생존을 위한 자강과 계몽을 고
취시키는 활력소의 기능을 수행하였다.즉 서구에서와 달리,중국에서 사회진화론
은 강자의 약자에 대한 억압의 논리가 아니라,약자가 강자로 되기 위한 필요성을
촉구해주는 자강의 담론이 된 것이다.
그러나 엄복․양계초 등에 의한 초기 수용단계에서는 진화의 주체를 ‘인민’이 아
닌 ‘국가’로 상정함으로 말미암아 민중들의 ‘민권’과 ‘자유’를 유보하고 말았다는 한
계를 지니며,아울러 제국주의적 침략의 논리를 분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
조하고 말았다는 결함을 지닌다.그러나 엄복과 양계초 이후 중국에서 진화론의
전개는 장병린․노신․이대조 등을 거치며,진화의 주체가 점차 국가→민족→인민
으로 변화해가면서 민중의 혁명을 가져왔다.

333...일일일본본본에에에서서서 사사사회회회진진진화화화론론론의의의 전전전개개개

일본에 진화론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동경대학 미국인 교수인 모스(Edward.S.
Morse)였다.그는 1877-1879년 사이에 동경대학에서 동물학과 진화론을 강의했는
데,이시가와 치요마스(石川千代松)가 이 강의 내용을 정리하여 동물진화론으로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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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이와 더불어 1877-1886년까지 동경대학에서 철학․경제학․정치학을 강의하
였던 페놀로사(ErnestF.Fenollosa)는 스펜서의 진화론적 사회학을 소개함으로써
진화론은 일본 사회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기 시작했다.이외에도,일본의 사회진화
론에 영향을 준 것은 독일의 국가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일본은 메이지 유신
(1860-1870)이래 국가중심의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이러한 기류는 독일 국가
주의 철학과 노선이 비슷하였기 때문에,일본에서는 독일계통의 사회진화론이 환
영받게 된 것이다.독일의 사회진화론은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고 계급적․엘리트
적 사회질서를 찬양하며,민족 공동체를 유기적 전체로 간주하는 민족주의적 특성
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견해는 인종적 불평등과 계급적 불평등을 기반으로 새로
운 사회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팽창적 민족주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였고,이는
결국 독일 파시즘에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일본의 대표적인 사회진
화론자는 카토 히로유키(加藤弘之)로서,그는 국가를 개인의 위에 놓는 독일의 국
가주의 철학을 주도적으로 일본에 보급시킨 거물급 관료 사상가였다.그는 처음에
는 진정대의와 국체신론등의 저작을 통하여 서양의 입헌제도와 천부인권론을 기반
으로 한 근대적인 국가관을 제시하였다.그러나 1875년 이후 독일의 생물학․철학
자 헤켈(ErnstHeinrichHaeckel)의 저작을 통해 진화론에 접하게 되면서 생각을
바꿔,이전에 자신이 옹호하였던 천부인권설을 오견과 망설로 규정하고 스스로 자
신의 두 책을 절판시킨 후 인권신설을 새로이 저술하였다.이 사건을 소위 “카토
의 전향”이라고 부르는데,이후로 그는 ‘강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절대주의 국가관
의 일본의 대외 진출을 옹호하고,말년에 가서는 입헌적 족부통치론(立憲的族父統
治論)을 내세우며 천황을 향한 국민의 맹목적 충성심을 강요하였다.76)
카토가 사상적 전향을 할 무렵인 1870년대 중반의 메이지 정부는 보수적 기류가
강화되던 시기였다.메이지 정부는 1875년 엄격한 언론법을 제정하여 언론의 자유
를 탄압하고,계몽단체인 ‘명륙사’의 해산을 강요하였다.자유민권운동이 탄압 당하
는 보수화의 물결 속에서 카토는 메이지 정부의 편에 서서 참정권과 자유를 주장
하는 민권론자들의 주장을 망상이라고 비판하고,민권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승열패’의 결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즉,확고한 국가체제가
76)조경란,�진화론의 중국적 수용과 역사인식의 전환�(문학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199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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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확고한 인권도 있을 수 없으므로,서구 열강과의 관계
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일본의 당면과제는 강력한 민족국가의 확립이라고 본 것
이다.그는 강자의 경쟁과 권리 그리고 도덕과 법률 진화의 이치에서 생존경쟁과
자연도태를 인류 사회의 핵심법칙으로 천명하고,세포로서의 개인은 전체로서의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그는 또한 강자의 권리란 강인한 인간의 육
체적 ․ 정신적 유전과 적응에 의해 얻어진 자연적이고 실제적인 권력이라고 보았
다.이러한 강자의 권리를 얻기 위한 싸움에서는 항상 집단적 싸움이 개인간의 싸
움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자유와 평등 대신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천황에 대한
충성을 요구했다.그는 일본민족의 족부(族父)를 천황이라고 주장하며 일본민족의
순수성과 우월성을 주장하는 국수주의로 흘러갔다.77)
강자의 권리만 인정하고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의 이론은 서
구 제국주의의 사회진화론처럼 자연스럽게 인종주의와 조우하게 된다.그는 인종
들 간의 사회․문화적 차이는 인종들 간의 생물학적 차이로부터 나온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유럽 민족은 질적으로 고가치한 민족으로서 적극적이고 남성적인 반
면,다른 인종들은 수동적이며 여성적이라고 보았다.생존경쟁과 우승열패를 인간
사회의 자연스런 법칙으로 이해하는 카토의 입장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적 팽창정
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그는 일본의 팽창정책이 문명화되지
못한 민족을 문명화시켜 줄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발전과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고,소수의 문명화된 민족만이 전 지구의 지배자이며 소유자가 되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의 이러한 입장은 서구의 사회진화론이 그랬던 것처럼
강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약자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로 기
능하였다.

444...한한한국국국에에에서서서 사사사회회회진진진화화화론론론의의의 전전전개개개

오랫동안 중국과 사대관계를 맺고 한국은 1870년에 들어 일본에 의해 강제 개국

77)윤건차,�일본의 사회진화론과 그 영향,�『역사비평』(1996년 봄호),pp.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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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당하게 되었고,개국이후 가속화된 제국주의의 침략과 더불어 한국은 자본주의
적 세계시장의 주변부로 편입되게 되었다.전통사상인 유교는 급변하는 국제 정
치․경제적 상황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없었고,이에 따라 진보적 지식인
들은 중국의 양무운동(佯務運動)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개화운동을 전개
하게 되었다.이러한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을 통해서 수용된 사회진화론이 개화운
동의 강력한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다.
조선에서 개화라는 말은 개국직후 선진적 인사들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유입되기
시작했고,1880년대에 들어서는 점차 대중화된 구호로 퍼지게 되었다.개화사상은
중인 및 천인 출신의 신지식인들과 계몽적인 양반 자제들에 의해 전개되었는데,
이들이 참고로 한 것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중국의 양무운동이었다.김윤식․
김홍집․어윤중 등은 중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아,한편으로 조선의 전통적 제
도와 가치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서구의 기술과 산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
였다.그러나 김옥균․서재필․윤치호 등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아 서
구의 산업․기술 뿐 아니라 문화제도와 사상까지도 모조리 서구로부터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개화사상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유길준(1856-1914)은 개화의 당위성을
사회진화론에 근거하여 설파하였다.그는 1881년 일본에 사절단으로 가서 경응의
숙에 다니면서 후쿠자와유기치(福澤諭吉)로부터 사상적 영향을 받았으며,1883년부
터는 미국에 유학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길에 유럽을 둘러본 뒤 그 감상을 서유견
문으로 펴냈다.그는 ‘개화’를 “인간 세상의 온갖 사물들이 지극히 선하고도 아름다
운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후쿠자와 유기치와 마찬가지로 개화의
정도를 개화,반개화,미개화의 세 등급으로 나누고 당시 한국은 반개화의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보았다.
유길준은 개화의 원동력을 사회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경쟁에서 찾았다.그가 사회
진화론을 처음 접한 것은 일본 유학시절이었다.당시 일본에서는 이미 진화론에
관한 서적이 간행되어 널리 읽히고 있었다.헉슬리(Thomas H.Huxley)의
LecturesonOrigineofSpecies가 존원시론(生種原始論)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
고,다윈(Charles Darwin)의 The DescentofMen의 제 2판이 인조론(人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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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1881)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으며,동경대학에 초빙교수로 와 있던
모스(EdwardS.Morse)의 강연으로 진화론이 지식층 사이에 널리 보급되어가고
있었는데 유길준은 경쟁론이란 글에서 경쟁의 보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78)
무릇 인생의 만사는 경쟁에 의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큰 것은 천하 국가의 일로
부터 작은 것은 일신․일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경쟁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진보할
수 있는 것이다.만일 인생에 경쟁이 없으면 무엇으로써 지덕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국가가 경쟁하는 바가 없으면 무엇으로써 광위(光威)와 부강을 얻을
수 있으리오79)
여기서 볼 수 있듯이,유길준은 경쟁이 개인의 국가의 부강을 실현하게 해주는
진보의 동력이라고 보았다.그는 인도와 같이 오랜 역사와 광대한 국토를 지닌 나
라가 영국에 멸망당하고 노예와 같은 처지로 전락하게 된 이유를 인도가 일찍부터
외국과 교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열과 선후를 경쟁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
문이라고 보고 있다.그는 심지어 서로 경쟁할만한 적국이나 외환이 없으면 국가
는 곧 멸망하게 된다고 하여,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적국이나 외환과 같
은 경쟁의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80)
그러면 경쟁이란 무엇인가?유길준에 의하면 경쟁이란,각기 자기의 직분에 힘쓰
며,자기가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뜻한 바를 달성하고자 앞을 다
투는 것을 말한다.81)이런 점에서 그가 말하는 경쟁은 약육강식에서 자연도태로
이어지는 무자비한 야수적 투쟁이 아니라,진보에 대한 신념과 자유주의적 낙관론
이 결합된 선의의 경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는 문명과 진보라는 이름으로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침탈을 정당
화하던 당시의 제국주의적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유길준은 한 나라가
부귀를 추구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하나는 무력과 전쟁으로 약소

78) 김봉렬,『차길준 개화사상의 연구』,(마산:경남대학교 출판부,1998),p.48.
79) 유길준,『차길준 전서』,(서울:일조각,1971),pp.47-48.
80)�김봉렬,전게서,p.58.�
81) 유길준,『서유견문』,허경진 옮김(서울:한양출판,1995),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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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침탈하여 남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남이 이익과 영달을 취하도록 배려해주면서 자신도 이익과 영달을 추
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유길준은 근대 서양이 부귀를 취하는 방식은 후자
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파악하였다.즉,유럽의 봉건시대에는 왕과 귀족들이 권세와
폭력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아 부귀영달을 이루었으나,근대에 들어서는 문명이 개
화하고 민생의 권리가 보장되면서 난폭한 악습은 사라지고 경쟁을 통하여 자신과
더불어 남의 이익까지 동시에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에 출현한 한국 최초의 사설신문으로서,“대한의
독립과 진보와 인민의 자유권을 위하여”라는 기치를 내걸고 창간되었다.82)<독립
신문>의 주 멤버인 서재필과 윤치호는 수 차례의 논설을 통해서,사회진화론에 입
각하여 국민들에게 국제 정치의 현실을 알리고 국권확립을 위한 계몽을 부르짖었
다.<독립신문>의 영문판인 TheIndependent에 실린 윤치호의 글을 통하여 당시
에 사회진화론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다.
자연과학은 약자와 우둔한 자는 항상 강자와 지적인 자의 노예라고 우리에게 말
해준다.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자연의 법칙에서 기인하는 결과를 변경하려 하는
것은 불가하다.
여기서 윤치호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서구 사회진
화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여 전달하고 있다.윤치호의 이러한 논설은 ‘우승
열패’와 ‘적자생존’으로 이어지는 냉엄한 국제 현실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
여 당시 서구에서 유행하던 사회진화론을 가감없이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는 당시의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약육강식의 현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
고 있다.
만국의 오늘날 나타난 현상을 볼진대,동맹국이니 통상국이니 하나,실상은 한
나라가 눈이 없은 즉 그 코를 베어먹을 판국이라 그러하나 이는 인간의 자연한 형
체라.83)
독립신문의 논설에서는 또한 서구 진화론자들이 주장했던 인종주의마저도 그대

82)독립신문,1899.4.7.논설.
83)독립신문,1898.1.22.논설.(그리고 광무 2년 4.7.논설을 보면 같은 내용의 글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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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답습하여 소개하고 있다.즉,독립신문의 여러 논설에서는 지구상의 인종을 피
부색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몽고족은 황인,코가사족은 백인,아프리카인
은 흑인,말레이인은 황적색인,아메리카인은 홍인 등으로 분류하고 백인을 가장
영민하고 부지런한 인종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리고 황인종 가운데서도 청국인을
세계에서 제일 천하고 약한 인종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서구의 사회진화론에
서는 엿볼 수 없는 독특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청국인에 대한 독립신문의 이
러한 평가는,한국이 일본이나 서구의 침략으로 받는 위협보다는 과거 청국에 의
해 당해왔던 피해와 예속을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는 지식인들의 역사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당시 한국의 언론에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래
군․관․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30여년의 개혁을 통해 개화국으로 진입한 모범적
국가로 그려지는 반면,청국은 그 반대이거나 심지어 적개심과 경멸감을 불러일으
키는 국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84)
개화와 계몽을 주장하는 독립신문의 논조에는 서양인들이 지니고 있는 정복주의
적이고 인종주의적인 편견에 대해서도 아무런 비판이나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받
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예를 들어,윤치호는 서구의 사회진화론적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여,세계는 정의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하여 지배
된다고 보았으며,힘이 곧 정의고 나아가 세계의 신이라고 보았다.그는 문명화된
민족이 문명화되지 못한 민족을 정복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강자에게 정의와 성공
을 가져다주고 약자들에게는 부정의와 실패를 가져다준다고 보았다.그래서 그는
영국은 인도와 모든 종속국의 스승이다.이것은 미국의 흑인 및 인디언에 대한 관
계와 마찬가지다.‘모든 인종이 궁극적 개선은 신의 섭리이다�라고 주장하며 영․
미의 인종주의와 식민지주의를 두둔하였다.그는 심지어 강국이 식민지를 훈육시
키느라 자행하는 착취와 범죄 행위마저도 진화의 법칙상 피할 수 없는 필요악이라
고 옹호하였다.
윤치호는 당시 우리나라와 같이 문명화되지 못한 나라가 문명화된 나라를 이기
고 극복하는 길은 오직 선진 문명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생존능력을 배양하는 길밖

84)이와 관련해서는 <독립신문> 건양원년 8월 4일자 논설,광무 2년 4월 7일자 논설,광
무 2년 11월 11자 논설,그리고 광무 2년 12월 6일자 논설을 각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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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고 생각하였다.그러나 당시 밀려오던 외세 앞에서 한국이 생존능력을 회
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져 가자,윤치호는 폭정과 가난에 시달리는 한국민
을 위해서는 한국이 문명화된 외국정부에 의해서라도 지배되거나 문명화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85)
윤치호의 이러한 관점은 당시 대한제국 집권세력의 무능력에 대한 분노와 비판
을 드러내주기도 하지만,나아가서는 스스로 자진해서 제국주의의 논리에 세뇌되
어가던 자칭 선진적 지식인들의 몰주체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대변해준다.당시에
는 진보적인 지식인으로 자처했던 윤치호였지만,사회진화론의 논리를 비판 없이
수용하여 스스로 제국주의의 발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국
근대사의 서글픈 단면을 엿 볼 수 있다.
윤치호를 비롯한 독립신문 논설자들의 이러한 태도는,이들 신지식인들이 미국에
서 교육받았던 탓으로 암암리에 서구 중심적 사고가 내면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고 보인다.윤치호는 1881년부터 1883년까지 일본 동지사학교를 다녔고,1884년에
서 갑신정변 전까지는 미국 외교관 푸트(LuciusH.Foot)의 통역관으로 일했으며,
갑신정변 후인 1885년에는 중국으로 건너가 미국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영중학원
에 다녔다.그는 1888년 미국으로 건너가 벤더빌트 대학에서 신학을 배우고,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영중학원에서 영어선생을 하다가 1895년 한국으로 돌아왔다.86)
윤치호는 국가의 독립을 위하여 문명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지만,피치 못할
경우에는 국가의 독립보다 외세에 의존해서라도 문명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신학도였던 윤치호는 서양의 기독교가 한국의 문명화에 중대한 기여를 해
줄 것으로 전망하고,‘기독교는 한국의 구제이며 희망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가 제국주의적 침략에 앞장섰던 기독교의 정복주의적 선교방식에 대한
당시 지식인의 무지와,서구 중심적 문명화에 대한 몰주체적이고 맹목적인 열광을
엿볼 수 있다.
윤치호를 비롯한 독립신문의 논설자들에게 대중과 지식인들이 모두 다 동조했던

85)국사편찬위원회 편,YunCbi-Ho'sDiaryVol.Ⅱ (1890),p.130.
86)<독립신문> 의 논조에 대해 비판한 대표적인 연구로 려증동 지음,『附倭逆賊 기관
지 독립신문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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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황현 같은 우국지사는 서재필의 서양식 흉내 내기에 심각한 분노를
표하고,문명화란 이름 아래 식민지주의에 자발적으로 매몰되어 가는 신지식인의
모습을 통탄하기도 했다.매천은 이렇게 서재필을 꾸짖는다.
서재필이 미국에 있었을 때,그의 부인과 부득이하게 떨어져 있게 되었는데도 미
국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갑오년에 귀국해서 고종 황제를 뵐 때에는 자
신을 미국 시민으로 자처했고,안경 끼고 담배를 입에 문 채 뒷짐을 지고 조정에
나아갔으니,애통하고 분하도다!이 같은 작자가 어찌 하늘의 도리를 안다고 하겠
는가?
이렇게 1890년대에 독립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유포된 사회진화론은 국제
사회에서 작동되고 있던 약육강식의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적 수단이 되었고,일반
대중들에게 근대화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각성제의 기능을 수행했다.그러나 사
회진화론을 유포한 지식인들 자신이 제국주의의 폭력적 성격에 대해 냉철한 인식
을 하지 못한 채 무비판적으로 그들의 논리에 동조하였던 점은 아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진보적 인사로 자처하던 이들 지식인은 심지어 일본의 아시아
연대론에 들러리를 서거나 구미의 강권적 문명화의 요구에 몰주체적으로 복종함으
로써,훗날 한국의 근대화가 모방적 근대화의 길을 걷게 만든 이념적 선구가 되었
다.
위에서 본 것처럼 사회진화론은 자유주의의 자기모순에서 비롯된 불평등의 이론
이다.사회진화론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적 갈등이 첨예화하고 독점 자본주의
가 해외를 향하여 침략의 손길을 뻗치던 19세기 중반에 나타난 반동적인 이데올로
기였다.이러한 이론은 이미 충분히 자본을 축적한 서구 열강의 입장에서는 힘 있
는 계급․인종․민족의 권리만을 인정하고 힘없는 자의 패배․종속․절멸을 자연
법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이론체계였다.
이러한 이론이 지닌 약점은 너무도 자명하다.첫째는 인간 사회의 갈등을 자연의
이름으로 합리화함으로써 인간의 주체적 능동성을 스스로 부정해버렸다는 점이다.
이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유적 존재로서의 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으로,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야수적인 이념체계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사회 발전의 법칙을 동물세계의 진화 법칙에 비유함으로써,능동적․주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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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스스로 주어진 운명을 개척하지 못하고 자연의 법칙에
종속되어 버리는 동물적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사회진화론이 지닌 두 번째 약점은 좀 더 철학적인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그
것은 ‘사실’과 ‘가치’의 문제를 혼동하는 자연주의의 오류에 빠졌다는 점이다.침략
과 지배 그리고 정복의 야욕에 불타는 야수적 인간에 대한 묘사는 사실의 문제이
다.그러나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좀 더 바람직한 인간상과 사회상을 추구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이다.그러나 사회진화론자들은 사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를 구
분하지 않은 채,혹은 사실의 문제로 가치의 문제를 소멸시키면서 ,교묘하게 사실
의 문제를 가치의 문제로 환원시켜 호도하였다.
그렇다면,그렇게 수많은 문제와 결점을 지닌 사회진화론을 한국의 지식인들은
왜 그렇게 앞장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가?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제국주
의적 약육강식의 현실에 대처하고 국가 민족적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이론적 수단
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 점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의
지식인들이 사회진화론을 수용할 때,자국 내 국민 개개인 사이의 경쟁 대신 국가
대 국가 혹은 민족 대 민족의 생존 경쟁을 강조했던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이런
점에서,서구에서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약육강식적 수탈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
기로 기능하였던 사회진화론이 한국에서는 오히려 약자인 한국이 강자의 발 밑에
서 살아남기 위해 능동적 행동을 고취시키는 이론적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원래 사회진화론이 지닌 여러 요소 가운데 특정한 측면들만이 한국의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수용되어 원래의 모습과는 변형된 형태로 수용되게 된 것
이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한국에 전래된 사회진화론은 긍정적인 기능과 더불어
부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긍정적인 측면으로는,사회진화론이 한국의 근대화와
독립을 위해 필요한 계몽운동과 실력양성 운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었다는 점
이다.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를 자연법칙으로 승인
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자발적으로 정당화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에 의해 각색된 사회진화론은 당시의 국제정세를 백인종과 황인종의 인
종다툼으로 보고 일본을 맹주로 하는 황인종의 단결을 주장하였던 바,개화파 지



- 61 -

식인들은 이러한 주장을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일제의 한
국 침략을 용이하게 만들어주었다.
이제 우리는 사회진화론이 유행했던 제국주의의 극성기로부터 1백 여 년이 지난
시점에 살고 있다.그러면 사회진화론은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 되었는가?결코 그
렇지 않다.사회진화론은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외투를 걸치고,노벨 경제학상이
라는 훈장을 달고서,이 시대의 진리로 자처하며,또다시 인류를 약육강식의 늪으
로 몰아넣고 있다.신자유주의의 이념적 대부인 하이에크(FriedrichAugustvon
Hayek:197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프리드만(MiltonFriedman: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은 사회진화론의 맥을 잇는 이론적 대부들이다.신자유주의는 자
본주의의 내부 동인에서 야기되는 독점 자본주의의 또 다른 형태이지만,지금은
정치․경제적 영역에서 뿐 아니라 교육․환경․의료․복지 등 제반 사회 영역에서
진리를 자처하며 위세를 부리고 있다.
자유 그 자체는 고귀하다.그러나 자유주의는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지난 1백 여 년 전에 전 지구적으로 전개된 사회진화론의 발전과정을 살펴
보면서,이러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자유주의의 변용된 한 갈래일 수는 있지만 진
정으로 모든 사람의 자유를 충족시켜 주는 이념은 아니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현재 우리는 자유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바로 그 자유주의로 인해 끊임없이 국
내․국제 사회로부터의 도전을 받고 있다.과연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자유주의
는 진정으로 모든 사람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념인가?과연 신자유주의가 내세우는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자유주의의 모순은 지난 1
백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자유주의의 모순과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자
유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자유주의 자체 내에 간직된 자기 모순을 새삼
스럽게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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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법법법인인인세세세법법법의의의 진진진화화화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모모모델델델

원래 국가는 국민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존재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행복
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다.스펜서는 국가의 의무
를 정의의 관리로 한정하기도 한다.즉 국가의 의무는 보호하는 것,동일자유의 법
칙을 시행하고 사람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바와
같이 정의를 관리한 것이다87)라고 기술하고 있다.이러한 과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의 대부분을 조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는 국가존재의 기반이 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이 소유하거나 창출한 이익에 대하여 아무런 직접적인 권리를 갖고 있
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에게서 세금이라는 명칭으로 일정액의 금전급부를 징수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국가를 조세국가라고 한다.현대국가는 이러한
조세국가이기 때문에 세금은 국민 개인 또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항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이러한 기능을 갖
고 있는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우리나라의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규정도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이와 같은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면서 동시에 자
칫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문의 형식을 취함이 원칙이며
그로써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조세법은 헌법을 중심으로 그 자체 통일적인 법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을 비롯하여 국세와 관련된 세법과 지방세와 관련된 세법으로

87)정창인,�스펜서의 진화론적 자유주의,�『정치사상』 3,(1999),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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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그 중에서 국세에 해당되는 법인세는 기업의 수익
에 대하여 일정액을 징수하는 조세인데 이를 징수하기 위한 법이 법인세법이다.
법인세법은 1949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어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
는데 법인세법이 제정되었던 당시에는 법인조직을 제대로 갖춘 법인의 수가 적었
었을 뿐 만 아니라 법인이 부담했던 세수도 적어서 재정규모 면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그러나 1950년대를 지나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
제개발정책의 효과로 법인의 역할이 커지게 되면서 지금은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가경제의 3주체를 국가 기업 가계라고 하는데 이 경제 주체 중에서 기업이 차
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기업은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뿐만 아
니라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이 우리나라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
라 그 금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법인세법이 제정되던 1949년에 법인
세가 국세 중에서 차지한 비중은 1.4%로 극히 낮은 비중이었지만 2005년의 비중
은 크게 증가하여 국가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날은 경제정책 조정의 한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에 대한 최초의 과세는 1916년 8월이었으며 1920년 조선소득
세령에 의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여 오다가 1934년 일반소득세를 창설하면서 법인소
득을 제1종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다.1940년에는 특별법인세를 창설하여 금
융조합과 공업조합 및 동 연합회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8.15광복
후에는 미군정법령에 의거 일본의 전시세제를 이어 받아 일본의 전시세제가 그대
로 시행되다가88)1949년 11월 7일 법률 제 62호로 법인세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
르고 있다.
법인세법이 제정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경제정책은 어떠한 방향이었으며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제정된 법인세법은 무슨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였을
까?그렇게 해서 탄생한 법인세법은 오늘날 어떠한 양태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양
태가 있기 까지 그 양태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시대적 배경이나
경제정책이 조세법의 제정이나 개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증명이
88)최광․현진권,『한국조세정책50년』(서울:한국조세연구원,1997),pp.39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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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없는 명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뿐만 아니라 조세법은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하며 사회적 특성을 새로 만들어 내기도 한다.즉 조세법이나 사회환
경은 서로 독립변수가 되기도 하고 종속변수가 되기도 하면서 진화하고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세제사적 측면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
인다.시대의 구분은 구분의 기준에 따라 또는 구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
하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무부 편찬의 한국세제사와 최
광,현진권의 한국조세정책50년사를 참고하고자 한다. 한국세제사 상권(재무
부,1979.12.29)에 의하면 세제의 발전 단계를 1.한말의 세제(1910년 이전)2.일정하
의 세제(1910-45) 3.미군정기의 세제(1945-48) 4.정부수립 및 동란기의 세제
(1949-53)5.동란 후 수복기 세제(1954-60)6.경제개발기의 세제(1961-66)7.경제성
장기의 세제(1967-73)8.최근의 세제(1974-이후)로 구분하고 있으며 최광․현진권
의 한국조세정책50년은 조세정책을 시대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국가
및 경제재건시대의 조세정책(광복이후 1950년대까지)2.경제개발 초기의 조세정책
(1960년대)3.고도성장기의 조세정책(1970년대)4.안정기조하의 조세정책(1980년대)
5.경제정의를 위한 조세정책(1990년 이후)으로 구분하고 있다.이미 기술하였지만
이러한 시대의 구분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학자에 따라 또는 논자에 따라 또는
목적에 따라 분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분류가 어떻든 어느 분류
에 의하든 법인세법이 제정된 1949년을 중심으로 한 전후의 사회적 배경과 그러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던 법인세법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그로부터 57
년이 지난 2006년의 법인세법은 어떻게 진화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즉 우리
나라 법인세제도는 어떤 변화를 겪었으며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어온 것이 있다면
그 제도적 특성은 무엇인가?법인세제도는 어떻게 형성되거나 제도화되고 개선 지
속되어 왔는가?지속되거나 변화했다면 어떤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진화론적 접근을 하려고 한다.진화론적 시각은 제도나 행
동을 과거로부터의 변화과정에 관심을 두고 특정한 제도나 행동이 어떻게 생성되
고 지속 유지되는가를 선별과정의 결과로 설명하여 왔다.제도나 조직을 연구함에
있어서 진화적 접근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는 제도나 시스템이 한꺼번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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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변함으로써 과거로부터 어떤 경로를 거쳐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변화 속에서도 어떤 속성을 담지
하는 인자와 그 속성이 변화되는 요인을 구분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즉 법
인세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진화되어 오면서 제정당시의 내용 중에서 어떤 요소
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그 요소를 불변요소라고 명명하고 환경의 변화 또는 학습
효과나 법인세법 자체의 필요에 따라 변하였거나 없어지고 또는 새로 생겨난 요소
가 있다면 그 요소를 가변요소라고 명명하자.불변요소는 어떠한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계승 또는 전이되는 것이며 가변요소는 환경의 변화나 학습효과
또는 그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진화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자연과학에서
다윈의 진화는 자연선택 즉 돌연변이를 주제어로 삼고 있지만 사회과학에서 사용
하고 있는 진화라는 용어는 자연과학에서의 진화와 그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사회과학에서는 진화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확실치 않다고 보는 것이
논자의 견해이다.사회과학에서의 진화는 자연과학에서처럼 돌연변이의 의미가 아
니라 환경이나 교육에 의하여 현재 보다 개선되어가는 과정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변화,발전 또는 개정이라는 단어도 진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같은 진화개념 및 특징분석을 통해 복잡한 실제 현상을 분석하며,다양한 사

회변화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진화론적 시각은 전체론(holism)적 입
장을 취하며,진화론적 특징으로 초기조건의 민감한 경로의존성,적응과 학습결과
나타나는 변이와 요동,창발성(emergence),내생적(endogenous)변화와 혁신,제한
된 합리성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각 특징은 서로 결합되어 동시에 나타나며,
단 하나의 특징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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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111〉〉〉 진진진화화화적적적 특특특성성성의의의 개개개념념념과과과 범범범주주주화화화89)

개개개념념념 및및및 범범범주주주화화화

진화개념 -상속성(heredity),지속성(continuity)+차이(variation),
변이(mutation),변화(change)

진진진화화화적적적
특특특성성성

경로의존성 -제도의 유지와 초기에 선택된 제도와 정책의 지속성을 설명

적응(adaptation)과
변이(variation)

-시간에 따라 제도나 정책의 차이가 생기는 현상(variation)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학습,적응해 나가는 과정(adaptation＆learning)
-유전적 변이(mutation)와 일시적 변이인 요동(fluctuation)

창발성과
비결정주의

-예기치 않은 조직화나 구조화 형태의 출현(창발성)
-우연성,임의성(rendom)을 포함하는 예측할 수 없는 자생적인 질성
(비결정주의)

제한된 합리성
-대부분 규칙(rule),규범(norms),제도 등에 의해 제한
-경험과 선별적인 시행착오에 의존
-상징과 사후적 정당성 활용

내생적 혁신과 변이
-단지 외생적으로 주어진 환경이 아닌 체제내의 행태에 각인된 영향
으로 혁신과 변이 발생

-각국의 고유한 제도적 특성과 경험,관례에 의존

법인세법이라는 제도가 처음 탄생하여 진화하는데 있어서 불변요소는 무엇이며
가변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법인세법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진화하는데 있
어서 법인세법이라는 틀을 유지하게 하는 불변요소가 있을 것이며 환경에 순응하
거나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없어져버린 것도 있을 것이고 새로 생겨난 가변요소
도 있을 것이다.이러한 분석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89)성지은,�지방재정진화과정분석,�『지방행정연구』,19no.1,(2005),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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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444---111〉〉〉 법법법인인인세세세법법법의의의 진진진화화화

제제제 222절절절 법법법인인인세세세법법법의의의 탄탄탄생생생

한국세제사의 분류에 의하면 법인세법이 제정된 1949년을 정부수립 및 동란기로
기술하고 있으며 곽태원의 국가 및 경제재건시대의 조세정책 연구90)는 국가 및 경
제 재건기로 명명하고 있다.이 기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전쟁에 의한 경제
의 피폐로부터 재건과 복흥의 노력이 집중적으로 경주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
시기의 특성을 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재정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인세법의 양태를 살펴보자.

111...사사사회회회적적적 특특특성성성

해방의 기쁨도 잠시,남북분단으로 우리는 정치적ㆍ사회적인 격동의 시대를 맞았
다.남북분단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가져다주었다.이러한 혼란의 일차적
인 수습은 미 군정당국에 의해서 수행되었다.그 후 1948년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점차 질서가 정착되기 시작함으로써 좀 더 장기적인 발전이 모색될 수 있었다.이

90)곽태원,『국가 및 경제재건시대의 조세정책』(서울:한국조세연구원,1997),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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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때에 북한 공산집단의 남침으로 다시 한반도는 엄청난 전화에 휘말려들게 되
었고 그 시련은 3년이나 지속되었다.엄청난 인명살상과 파괴만 남긴 채 1953년
휴전이 이루어진 이후 다시 본격적인 국가재건의 노력이 시작되었다.휴전 이후
1950년대의 기간은 일제치하에서 입은 깊은 상처와 남북분단 및 동족상잔으로 말
미암은 엄청난 파괴로부터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이 투입된 기간이
었다.물론 당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던 절대빈곤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노력
의 절대적 크기나 그 효과가 가시적이지는 않았을지 모른다.그러나 이 기간 동안
에 이룩한 성과를 발판으로 하여 한국경제가 1960년대 이후의 조약(도약)을 성취
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격동의 기간 동안 정책여건이 극심한 혼란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또한 근대적
조세제도의 운영경험이 부족한 정부 관리들에 의해서 조세정책이 수립되고 운용되
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우 파행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조세제도의 발전과 합리화를 위한 노력은 부단히 경주되었다고 판
단되며 또 그러한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된다.뿐만 아
니라 격동기에 당면한 여러 가지 경제ㆍ사회적 문제를 조세정책으로써 대응하였고
또 이러한 변화에 조세제도가 스스로 적응해 온 모습도 발견된다.
해방 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는 15년 정도의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경제ㆍ사회
적인 여건에 따라 몇 개의 기간으로 세분할 수 있다.먼저 해방 직후 약 3년 동안
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이 기간은 국가건립의 진통이 여러 가지 양
상으로 나타났던 시기이고 특히 통치권이 미국 군정당국에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시기와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다.이 기간을 군정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음은 건국에서 한국전쟁 발발까지의 짧은 기간을 들 수 있다.남한에서만 민주
적 절차에 따라 정부가 수립되어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
히 미국 등의 원조에 심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기간이었다.이 기간을 건국
초기라고 부르기로 한다.이어지는 기간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까지이다.이 기간에는 소련과 중국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 집단의 남침으로 한반
도 전역이 엄청난 전화에 휘말려 들었고 유엔군과 중공군 등까지 합세하여 엄청난
병력과 화력이 투입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유린되었다.이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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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란기로 부른다.
1950년대의 나머지 기간은 전쟁피해로부터의 복구와 경제사회의 재건에 힘을 기
울인 기간이었다.이 시기에 들어서 비로소 우리 경제ㆍ사회는 조금씩 안정을 회
복하고 경제발전의 틀을 마련해 가고 있었다.이 기간을 복구기라고 부르기로 한
다.

222...경경경제제제적적적 특특특성성성

군정기(1945~1948)의 재정91)은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과 함께 제2차세계대전은
종결되었고 우리나라는 日本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다.그러나 해방과 동시에
38도선에 의한 남북의 분단으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남한은 점령
군인 미군에 의하여 군정체제로 통치되었으나 정치적ㆍ사회적 혼란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지속되었다.
남한경제는 일본경제로부터의 분리와 남북분단이라는 두 가지 충격을 동시에 받
게 되었다.해방 전까지 한국경제는 일본에 예속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한국 내의
산업시설도 기본적으로 일본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일본인 경영진에 의해 운영되
고 있었다.따라서 해방과 동시에 일본인 경영자나 기술자들이 긴급히 철수하면서
한반도에 남아 있던 산업시설을 제대로 가동시키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다.뿐만
아니라 무역의 거의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일본의 패망은 단기적
으로 본다면 당시의 한국 기업들에는 원료,부품,자본재 등의 공급 중단과 제품의
판로상실이라는 이중적인 문제를 안겨 주는 것이었다.
남북의 분단으로 한국의 산업은 더욱 마비되었고 특히 남한경제에 막대한 타격
을 주었다.주요 지하자원은 주로 북한지역에 매장되어 있었으며 전력도 북한에서
90%이상 생산되고 있었다.

91)김기태외2인,『한국재정론』(서울:법문사),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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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남 한 북 한 합 계

지하자원

금 은 광
철 광
유 연 탄
무 연 탄
흑 연

27.3
0.1
0.5
2.3
29.0

72.7
99.9
99.5
97.7
71.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업생산액

화 학
금 속
기 계
요 업
방 적
식 품
기 타

18.2
9.9
72.2
20.3
84.9
65.1
47.2

81.8
91.1
27.8
79.7
15.1
34.9
52.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 력 출 력
평균발전

14.0
8.0

86.0
92.0

100.0
100.0

〈〈〈표표표 444---222〉〉〉 해해해방방방 전전전 남남남북북북간간간 산산산업업업 비비비교교교
(단위:%)

주 :지하자원은 1936년 현재,공산품 생산은 1940년 현재,그리고 전력은 해방 직전의 상황임.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1986),p.751에서 재인용.

〈표 4-2〉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잘 요약되어 있다.이 표에서 보면 화학이나 금
속,요업 등 원료공업은 북한지역에 주로 입지하고 있었지만,경공업은 대부분 남
한지역에 입지하고 있었다.이러한 현상은 일본인의 철수에 의한 타격과 에너지
등 주요 자원의 공급원이던 북한과의 분리 등으로 남한경제가 받게 된 타격이 얼
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 시기에 한국경제를 혼란에 빠지게 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통화의 남발
과 이에 따른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다.일제 말기에는 전비조달을 위해 통화를 남
발하였어도 통제경제체제하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억압되고 있었다.그러나 해
방과 함께 과거부터 누적되었던 인플레이션 압력은 빠르게 현재화되었다.거기에
다가 해방 직후 일본인들의 예금인출 등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통화남발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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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으며 미군의 남한진주와 조선은행의 접수가 늦어짐에 따라 이러한 통화남발의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되었다.92)해방 전부터 잠재되어 온 막대한 인플레이션 요인
과 해방 직후의 통화남발 그리고 해방 뒤의 생산부진에 의한 공급부족과 사회ㆍ정
치적 불안요인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었다.1944년
대비 1946년의 도매물가지수는 약 92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미 군정당국은
물가의 안정을 위해 생필품의 가격통제로 시장가격을 억압하려고 하였지만 역부족
이었다.
통화의 증발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산업의
부진을 수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업도 함께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지역의 공산화와 함께 수많은 난민들이 월남하고 또 일본이나 만주 등
해외지역으로부터 귀국하는 동포들의 수도 늘어서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을 것
으로 판단된다.93)한편 인구의 급증은 식량의 부족을 야기하였다.이 기간 중에 양
곡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좌우익간의 사상대결과 여러 정파들간의 정권투쟁 등이 혼합되어 사회분위기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인 데다가 인플레이션과 실업 등 경제적 불안정이 가중되어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경제의 침체 등이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건국 초 우리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 받아 정부조직을 새롭게 정
비 편성하는 한편 국방강화와 치안확보 파행적인 경제제도의 청산 인플레이션 수
습에 의한 경제안정화 및 점진적인 산업재건 등을 당면과제로 내세우고 이를 해결
하기위하여 식량증산 생활필수품의 자급자족 동력자원의 확보 교통체신시설의 복
구 물가통제정책의 수립 무역관리정책의 확립 토지개혁의 단행 노동조건의 개선

92)김병주(1995),p.72참조.이 논문에 의하면 1945년 8월 14일 현재의 화폐발행고는 48억 4천만원
이었으나 동월 말에는 79억 9천만원으로 증가하였고 9월말에는 86억 8천만원으로 늘어났다가
미군에 의한 조선은행 접수 후 안정되어 동년 말에는 87억 6천만원에 머물렀다.그러나 1956년
에는 재정적자 등으로 인해 화폐발행이 다시 크게 늘어 1946년 말에는 화폐발행고가 177억 1천
만원에 달하게 되었다.

93)1946-1948년간의 월남민 및 해외귀환 동포의 수는 약 2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김광
석ㆍ김준경(1995),p.31참조.1944년 5월 초의 총독부 국세조사에 의한 남한 인구는 1,587만 9천
명으로 추정되었으나 1946년의 미 군정청 추정치는 1,936만 9천명에 달한다.한국은행(1996),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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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보험제도의 수립 식량수집 실시 등에 주력하기로 하였다.그 밖에 귀속 재
산의 처리와 합리적 운영방안의 수립 산업단체의 정비 대일배상의 강력한 추진 그
리고 실업대책과 재해복구대책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이어 1948년 12월 10일에는 한미간의 경제원조협정이 체결되어 우리정부의 재정
적 경제적 토대를 강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지출의 절약과 수입의 증가에
의한 예산의 균형 통화발행 및 신용의 통제 무역통제의 실시 환율의 제정 양곡수
집과 적정한 배급 외국자본의 도입 수출산업의 발전 정부소유생산시설과 자산의
합리적 운용 및 처리 등 8개원칙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49년에 이르러 새 회계연도(4월1일)가 개시되기에 앞서 토지개혁법
안 협동조합법안 각종 세법개정안에 관한 정부안이 마련되고 물건의 수송계획 물
가정책기본요강 교통 통신 항만시설의 점진적 정비 재해지복구대책 산업개발정책
각종 생산계획 등의 계획을 만들었으며 그 밖에 귀속재산처리방침의 결정 한일 통
상협정의 체결 등이 이루어져 1949년의 새 회계연도부터는 산업재건에 박차를 가
하게 되었다.이와 같이 정부수립 후 정부의 기구와 조직이 확립되고 경제재건을
위한 각종 시책이 구체화 되어 추진되기 시작한데 힘입어 해방이후 극도에 달하였
던 경제혼란이 전반적으로 수습되기 시작하였다.이러한 안정화 추세는 급변한 통
화공급의 팽창이나 물가상승이 현저하게 둔화 된 것이나 수출입의 축소균형 그리
고 주요한 물자의 생산 증대에 반영되었다.
통화량과 물가지수의 변동을 보면 재정적자의 누증으로 통화공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주요물자의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그 간 폭등세를 보여 왔던 물
가는 1949년에는 등귀율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미군정 하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은 주로 미군정 당국이나 과도정부에 의한
정부무역으로 운영되어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어 인플레이
션의 진행을 보였으나 1946년에는 정부무역에 의한 수입이 전무하여 축소균형이
이루어졌었다.
정부수립 후 주요물자의 생산도 점차 회복되어 절대적 공급부족을 해소하지는
못하였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다.주요물자의 생산은 1949년
에 1946년 대비 3배이상으로 늘어나고 1948년에 비해서도 41.5%에 달하는 순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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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록하였다.
군정과도기에 미국은 경제혼란에 대처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GARIOA
(GovernmentandReliefInOccupiedArea)에 의하여 다량의 식량과 비료 피복
통신용 보수기자재 및 기타 공공서어비스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물자를 원조하였
다.정부수립 후에도 원조협정에 따라 종전과 같은 구호위주의 원조계획을 연장
실시하였다.그러나 1949년 7월부터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와 원조계획을 결부시켜
자립경제로 발전시키는데 꼭 기여하도록 한다는 미국의 원조계획의 방향전환이 이
루어져 3개년간의 원조계획으로 부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재의 도입이 추진
되었다.

333...재재재정정정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일제의 식민지체제로부터 한국의 경제는 극도의 혼란
속에 빠졌다.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자본 및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생산설비는 유휴상태로 있었으며 일제 말 통제경제체제 하에 있었던 인플레가 극
심하여 경제적 불안은 심화되었다.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에 진주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간 군정을 실시한 미군정 당국은 일제하의 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였다.미군정 동안의 예산은
처음부터 적자로 편성되었을 뿐 아니라 그 규모는 계속 확대되었다.이 적자재정
의 누적과정과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군정하의 재정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세출구조를 보면 미군정하의 재정은 일제하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업과 국내
치안에 치중하였다 .세입을 늘리기 위하여 전매 운수 체신사업 등 각종 관업사업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업비는 미군정기간동안 총세출 예산의 평균 4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가장 비중이 큰 재정지출항목이 되었다.한편 미군정은 해방후 국
토양단 미소내전의 진전 국내 좌우익간의 사상투쟁 등으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계속됨에 따라 치안유지에 주력하였다.그 결과 재정지출에서 치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46년의 20.2%에서 1948년에는 25.6%로 증가하였다.
세입의 경우 관업 및 관유재산수입이 세입총액의 70%이상을 차지한데 대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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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입은 극히 부진하였다.조세수입 부진의 이유로는 해방직후의 경제적 혼란과
생산의 위축에 따라 세원으로서의 국민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재산이동이
빈번하여 세원포착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그 밖에 과도한 조세부담에
대한 조세저항이 발생한 것과 미군정의 조세행정력이 극히 미약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매년 가속화된 인플레에 따른 세출의 팽창과 정치적 사회적 혼란
및 경제적 파탄에 따른 조세수입 등 세입의 상대적 감소로 인해 재정적자의 규모
및 비중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계속 증가되었다.
재정적자 외에 양곡수집을 위한 막대한 자금의 방출도 미군정 하에서 인플레를
심화시킨 재정상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미군정이 1945년 10월에 일제말의 미곡배
급제도를 폐지하고 미곡자유시장을 개설하였으나 인플레가 급진전 함에,따라 미
곡의 매점매석 경향이 나타나 식량위기가 발생하였다.이에 미군정은 1946년 1월
에 미곡자유시장을 철폐하고 미곡수집령을 선포하였다.그리고 동년 5월에는 생활
필수품 중에서 9종을 골라 가격통제를 실시하였고 1947년 10월에는 미곡판매운반
금지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그렇게 하였지만 일시에 대량 방출된 양곡수집자금
의 회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인플레는 계속 심화되었다.94)

444...법법법인인인세세세법법법의의의 구구구조조조와와와 내내내용용용

법인세법은 형식적 또는 좁은 의미로 정의할 경우 국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법률인 법인세법 만을 말한다.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서의 법인세법은 주로 법인
세의 과세요건을 규정한 법규이다.그러나 법인세법을 넓은 의미 또는 실질적으로
정의한다면 법인세에 관한 법규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즉 법인세의 부과 징수
구제 소멸에 관한 모든 법규를 포함시키는 말이다.따라서 법인세법의 위임법규인
법인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조세총칙법 중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법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 중 법인세의 부과 징수 구제 소멸에 관한 규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인세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

94)한국산업은행 조사부,『한국산업경제 10년사(1945-1955)』,p.47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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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제한법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법인
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손금 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법,국
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등 소득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국
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등이 광의의 법인세법에 해당된다.95)본 논문에서는 좁은
의미의 법인세법의 진화를 논하고자 한다.1949년에 제정된 법인세법은 그 구조와
내용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다.법인세법의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에
따라서는 복잡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겠지만 1949년의 법인세법의 구조와 내용
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다.신규제정이유96)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조선소득령
에세 제1종으로 과세하던 것을 분리하여 법인세법으로 하였기 때문에 법인세법시
행규칙 등의 제정없이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만으로 구성되었다.종전에는 구
법령인 조선소득세령에 따라 소득을 제1종 내지 제3종 소득으로 구분하여 법인에
게는 제1종 소득세라는 종목으로 과세하던 것을 법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법
인세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①법인세 납세의무자를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를 둔 법인이거나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으로 함.②법인세를 부과하
는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으로 함.③법인세 비과세대상을 공공단
체와 민법상의 공익법인으로 함.④법인세의 세율을 100분의 35로 하되,동족회사
가 각 사업연도에 유보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유보소득의 크기에 따라 100분의
27부터 100분의 65까지를 적용하도록 함.⑤법인의 소득금액은 신고에 의하여 결
정하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함.
⑥법인이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 또는 가산세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심
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⑦법인세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를 징수하도록 함.⑧재
해등의 사유로 자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경감·면제할 수 있도록
함.⑨법인세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자산·사업장의 소재지
로 함.⑩불성실신고에 대하여는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함.⑪법
인세 포탈범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등으로 그 신규 제정이유룰 밝히고 있다97).

95)이준규,『법인세법』(서울:세학사,2000),pp.23-24.
96)http://www.moleg.go.kr/(법제처)
97)부록으로 첨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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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무엇을 규정하여 놓고 있는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법인이 납부하
여야할 세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누가 어떠한 경
우에 얼마의 세금을 낼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이 과세요건을 설명할 때에 7분설 5분설 4분설 등으로 나누어 설
명하지만 일반론은 4분설이다.98)한편 누가 얼마의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여 어떻
게 납부할 것인가 하는 시각에서 보자면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그리고 소멸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49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법인세법은 과세요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납

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그리고 소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1949년의 법인세법은 부칙 포함 총 46조로 구성되어있고 법인세법시행령은 부칙
포함 총 39조로 구성되어있다.법인세법의 구성을 형식요건에서 보자면 법인세법
과 법인세법시행령의 2구분으로 구성되어 있다.총 46조의 법인세법은
㉠ 납세의무자:제1조,9조,10조,12조,18조,
㉡ 과세대상:제2조,제3조,제5조,제6조,제8조,제11조,제13조,제15조,
㉢ 과세표준:제4조,제14조,
㉣ 세율:제16조,제17조
㉤ 나머지 조문은 납세의무의 확정이나 소멸에 대하여 규정하여 놓았다.
법인세법시행령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이렇게 1949년에 제정된 법인세법은 해년마다 진화를 조금씩
거듭하지만 커다란 변화는 1961년 12월 8일 법률 제 823호로 폐지제정된 법인세법
과 1967년 11월 29일 법률 제 1964호로 전부개정된 법인세법 그리고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 5581호로 전부개정된 법인세법에서 일어났다.그러한 진화를 거친
법인세법이 2006년의 세법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1949년의 법인세법이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제정당시의 요소 중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불변요소는 무엇이고 환경이
나 학습효과에 따라 변한 가변요소는 무엇인가를 보자.

98)최명근,『세법학총론』,(서울:세경사,2003),pp.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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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절절절 법법법인인인세세세법법법의의의 진진진화화화

법인세법의 진화를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관찰이 가능하다.법
인세법의 구조를 국회에서 정한 법인세법 그리고 대통령한테 위임하여 정한 법인
세법시행령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위임하여 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3가지
를 가지고 형식적 구조를 논할 수 있고,법인세법의 규정내용을 어떻게 담았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 구조를 논할 수 있다.이렇게 형식적 구조와 실질적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형식적 구조의 변화와 실질적 구조의 변화
를 보기로 하는데 실질적 구조의 변화는 구조내의 변화로 대체하여 보기로 한다.

111...형형형식식식적적적 구구구조조조 변변변화화화

여기에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형식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지만 49년의
제정당시에는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입법상의 미비인지 아니면 부령으로
기술할 내용이 없을 만큼 사회환경 또는 기업한경이 단순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1950년의 개정 시부터는 시행규칙도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법률 시
행령 시행규칙 등의 형식구조상으로 본다면 구조변화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고 보
고 법률구조만 분석하기로 한다.

〈표표표 444---333〉〉〉법법법인인인세세세법법법의의의 형형형식식식적적적 구구구조조조변변변화화화99)

111999444999년년년 111999666111년년년 111999666777년년년 111999999888년년년
법법법 률률률 39조 6장 45조 5장 70조 6장 122조
시시시 행행행 령령령 33조 52조 123조 6장 165조
시시시행행행규규규칙칙칙 5장 38조 65조 6장 82조

99)2006년의 법인세법구조는 1998년의 구조와 큰 차이가 없어 구성상 나타내지 않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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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444〉〉〉 법법법인인인세세세법법법의의의 형형형식식식적적적 구구구조조조변변변화화화
111999444999년년년 법법법인인인세세세법법법
제제제정정정 111999444999...111111...777
법법법률률률 제제제666222호호호

111999666111년년년 법법법인인인세세세법법법
폐폐폐지지지제제제정정정 111999666111...111222...888
법법법률률률 제제제888222333호호호

111999666777년년년 법법법인인인세세세법법법
전전전문문문개개개정정정 111999666777...111111...222999
법법법률률률 제제제111999666444호호호

111999999888년년년 법법법인인인세세세법법법
전전전문문문개개개정정정 111999999888...111222...222888
법법법률률률 555555888111호호호

제1조 납세의무

제1장

총 칙

제1조 납세의무자

제1장

총 칙

제1조 납세의무

제1장

총 칙

제1조 정의

제2조 과세소득 제2조 과세소득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2조 납세의무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3조 과세표준 제3조 실질과세 제3조 과세소득

범위
제4조 각사업연도

소득 제4조 비과세법인 제4조 신탁소득 제4조 실질과세

제5조 각 사업연도
의 소득계산 제5조 과세방법 제5조 사업연도 제5조 신탁소득

제6조 청산소득 제6조 비과세소득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제6조 사업연도

제7조 법인의 사업
연도

제7조 신탁소득의
과세방법 제7조 납세지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제8조 적립금 제8조 합동운용신

탁의 의의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제9조 합병법인의
법인세 제9조 납세지

제10조 법인세부과
의 면제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제11조 공공법인의
법인세 감면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제12조 외국법인의
법인세 면제 제12조 납세관할

제13조 국채이자

제2장

과세
표준
의
계산,
세율

제9조 각사업연도
의 소득계산

제2장

내국
법인
의
각
사업
연도
의
소득
에
대한
법인
세

제1절

과세
표준
과
그
계산

제8조 과세표준

제2장

납세
법인
각
사업
연도
소득
에
대한
법인
세

제1절

납세
표준
과
그
계산

제1관

통칙

제13조 과세표준

제14조 조선은행법
규정에 의한

제10조 각사업연
도 소득계산방법

제9조 각사업연도
의 소득

제14조 각 사업연
도의 소득

법인의 손금
산입

제11조 배당과 분
배의 간주

제10조 비과세소
득

제2관

익금
의
계산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15조 청산소득 제12조 신탁소득
의 계산방법 제11조 면제소득 제16조 배당금

분배금의 의제

제16조 세액 제13조 청산소득
의 계산방법

제12조 법령에 의
한 준비금의 손금
산입

제17조 자본거래
수익 익금불산입

제17조 동족회사 제14조 해산,합병
법인 사업연도

제13조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산
입

제18조 평가차익
등 익금불산입

제18조 재무제표,
계산서의

제15조 청산소득
금액 과세배제

제14조 대손충당
금의 손금산입

제3관

손금
의
계산

제19조 손금의
범위

첨부 소득금
액 신고 제16조 적립금 제15조 익금불산

입
제20조 자본거래
등 손금의 손금불
산입

제19조 소득신고서
와 신고소득 제17조 예납기간 제16조 손금불산

입
제21조 제세공과
금 손금불산입

금액에 대하
여 세율 적
용 납부

제18조 법인의 부
당행위계산부인

제17조 손금의 귀
속사업연도

제22조 자산의 평
가차익의 손금불
산입

제20조 법인의 소득
금액 제19조 세율

제18조 비지정기
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23조 감가상각
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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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무원의 질
문 조사

제19조 배당금 또
는 분배금의 의제

제24조 기탁금의
손금불산입

제22조 공무원 일체
의 장부에

제20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대해 조사 제21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칙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23조
소득금액결
정과 세액가
산

제27조 업무와 관
련없는 비용 손금
불산입

제24조 납세의무의
이의 신청

제28조 지급이자
의 손금불산입

제25조 이의 청구에
대한 조사

제4관

준비
금 및
충당
금의
손금
산입

제29조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손
금산입

제26조 사업연도 제30조 책임준비
금등 손금산입

제27조 재해손실 면
제

제31조 계약자배
당 준비금의 손금
산입

제28조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제32조 증권거래
준비금 손금산입

분배 제33조 퇴직금여
충당금 손금산입

제29조 해산시 경감
면제에 관한

제34조 대손충당
금의 손금산입

처분 제35조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의 손
금산입

제30조
해산시 법인
세, 청산소
득

제36조 국고보조
금으로 취득한 사
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1조 납세지
제37조 공사부담
금으로 취득한 고
정자산가액의 손
금산입

제32조 납세관리인
제38조 보험차익
으로 취득한 고정
자산가액의 손금
산입

제33조
동족회사 특
수관계인 소
득

제39조 토지의 재
평가차액상환액의
손금산입

제34조 정부조사 부
가 가산세 제5관

익금
의
귀속
시기
등

제40조 익금의 귀
속 사업연도

제35조 허위, 부정
행위

제41조 자산의 취
득 가액

제36조 공무원 질문
조사에 불응

제42조 자산․부
채의 평가

허위진술에
벌금,과료

제43조 기업회계
기준과 관행의 적
용

제37조
법인 소득조
사자 기밀누
설

제6관

합병
및
분할

제44조 합병평가
차익상당액의 익
금산입

제38조 공공단체의
부가세 면제

제45조 합병시 이
월결손금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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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
법인

등에
관한
특례

제46조 분할평가
차익상당액의 익
금산입

부칙
제47조 물적분할
로 인한 자산양도
차익상당액의 익
금산입

제40조 시행일
제48조 불할 후
승계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
산특례

제41조 적용시기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 부
채의 승계 등

제42조 해산 합병의
례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
익상당액의 익금
산입

제43조 법인세 간주
제7관
비과
세

제51조 비과세소
득

제44조 법인세 간주 제8관
소득
금액
계산
의
특례

제52조 부당해위
계산의 부인

제45조
조선은행소
득령의 특별
소득

제53조 외국법인
등과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46조 조선은행소
득세령에 의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칙

한 신고서
소득금액

제2절

세액
의
계산

제22조 세율

제2절

세액
의
계산

제55조 세율
신고로 간주 제23조 외화획득

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

제56조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4조 투자에 대
한 세액공제

제57조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제25조 재해손실
에 대한 세액공제

제58조 재해손실
에 대한 세액공제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
산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26조 과세표준
의 신고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27조 신고서제
출기한의 연장

제61조 준비금의
손익계상 특례

제28조 수정신고
서의 제출

제62조 비영리내
국법인의 과세표
준신고 특례

제29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제63조 중간예납

제30조 중간예납 제64조 납부
제31조 납부 제65조 물납

제4절

결정
과

제32조 과세표준
과 세액의 결정

제4절

결정
경정

제1관
과세
표준
의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33조 정부의 조
사결정 제67조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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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제34조 정부추계
절정에 대한 과세
표준과 세액계산
의 특례

및
징수

결정
및
경정

제68조 추계에 의
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35조 과세표준
과 세액의 경정신
고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제36조 수시부과
결정

제70조 과세표준
과 세액의 통지

제37조 과세표준
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
의
징수
및
환급
등

제71조 징수 및
환급

제38조 징수
제72조 결손금 소
급공제에 의한 환
급

제39조 원천징수 제73조 원천징수
제40조 원천징수
의 면제

제74조 원천징수
영수증의 교부

제41조 가산세 제75조 소액불징
수
제76조 가산세

제3장

조세
의
경감
면제

제20조 외국항행
소득과 외국항행
소득의 면제

제3장

내국
법인
의
청산
소득
에
대한
법인
세

제1절

과세
표준
과
그
계산

제42조 청산소득
에 대한 과세표준

제3장

내국
법인
의
청산
소득
에
대한
법인
세

제1절

과세
표준
과
그
계산

제77조 과세표준

제21조 중감면소
득

제43조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제78조 조직변경
으로 인한 청산소
득에 과세특례

제22조 경감면소
득

제44조 청산소득
액계산에 관한 세
칙

제79조 해산에 의
한 청산소득금액
의 계산

제23조 증자에 의
한 증가소득의 면
제

제80조 합병에 의
한 청산소득금액
의 계산

제24조 시설적립
금

제81조 분할에 의
한 청산소득금액
의 계산

제25조 외화획득
소득의 경감

제82조 청산소득
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제26조 화재감면
제2절
세액
계산

제45조 세율
제2절
세액
계산

제83조 세율

제3절

신고
와
납부

제46조 잔여재산
확정 등의 신고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84조 확정신고
제47조 신고기한
의 연장 제85조 중간신고
제48조 청산소득
에 대한 중간신고 제86조 납부

제49조 납부

제4절

결정
과
징수

제50조 과세표준
과 세액의 결정 제4절

결정
경정
및
징수

제87조 결정 및
경정

제51조 과세표준
과 새액의 고지

제88조 과세표준
과 세액의 통지

제52조 징수 제89조 징수
제90조 가산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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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고
결정
통지

제27조 소득신고
의 절차

제4장

외국
법인
의 각
사업
년도
의
소득
에
대한
법인
세

제1절
과세
표준
및 그
계산

제53조 과세표준

제4장

외국
법인
의 각
사업
년도
의
소득
에
대한
법인
세

제1절
과세
표준
및 그
계산

제91조 과세표준

제28조 소득의 조
사결정

제54조 국내원천
징수소득금액의
계산

제92조 국내원천
징수금액의 계산

제29조 수시부과 제55조 국내원천
소득

제93조 국내원천
징수소득

제30조 원천징수 제56조 외국법인
의 국내사업장

제94조 외국법인
의 국내사업장

제31조 소득금액
과 세율의 고지 제2절

세액
의
계산

제57조 세율 제2절
세액
의
계산

제95조 세율
제96조 외국법인
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

제58조 신고 납부
결정 및 징수

제3절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

제97조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
수

제59조 외국법인
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98조 외국법인
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5장
토지
등
양도
에
대한
특별
부가
세

제1절
과세
표준
계산

제99조 과세표준

제100조 비과세
제2절
세액
계산

제101조 세율

제3절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

제102조 신고 납
부 결정 경정 및
징수
제103조 비영리내
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
한 특례
제104조 비영리내
국법인의 자산양
도차익의 예정신
고등

제4절
내국
법인
외국
토지
양도
특별
부가
세

제105조 과세표준
제106조 세율
제107조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제108조 준용규정

제5장

납부
징수
환급

제32조 납세지

제5장

보칙

제60조 법인의 설
립 또는 설립신고

제6장

보칙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
고

제33조 납세지의
신고,지정

제61조 비영리법
인의 수익사업개
시신고

제110조 비영리법
인의 수익사업개
시신고

제34조 납세관리
인의 신고

제62조 장부의 비
치 기장

제111조 사업자등
록

제35조 납부기한 제63조 사채모집
조서

제112조 장부의
비치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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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징수 제64조 대차대조
표의 공고의무 제113조 구분경리

제37조 사업소득
에 관한 연대납부
의무

제65조 대리자의
서명날인

제114조 대차대조
표의 공고의무

제38조 청산소득
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

제66조 보고서의
제출의무

제115조 결합재무
제표등의 제출의
무

제39조 합병법인
의 납세의무승계

제67조 보조금의
교부

제116조 지출증빙
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68조 질문검사
제117조 신용카드
가맹점가입에 관
한 행정지도

제69조 무기명사
채와 지불준비금
의 이자수령자의
신고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 비치

제70조 시행령
제119조 주식등변
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6장
잡칙

제40조 상업장부
의 구비의무

제120조 지급조서
의 제출의무

제41조 사채모집
조서

제121조 질문 조
사

제42조 무기명사
채와 예금이자수
령자의 신고

부칙

제1조 시행일

제43조 지급조서 제2조 일반적 적
용례

제44조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제3조 합병 및 분
할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가산세 제4조 신고 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5조 배당금 또
는 분배금의 의제
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손금의 계
산등에 관한 적용
례
제7조 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수익사업소
득계산에 관한 특
례
제9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적
용에 관한 특례
제10조 토지증여
취득시기에 관한
특례
제11조 일반적 경
과조치
제12조 이자소득
비과세에 관한 경
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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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구구구조조조내내내의의의 변변변화화화

구조내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이 무엇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를 보아야 한다.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일정액의 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법이 법인세법인데 이 법은 한 몸 안에 실체법과 절차법인 다 들어가 있는 셈
이다.즉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그리고 세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그리고 소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는 실체법성격이고 후자는 절차법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1949년의 법인세법
의 제정이유와 법인세법의 내용,1961년의 전면개정이유와 법인세법의 내용,1967
년의 전면개정이유와 법인세법내용,그리고 1998년의 전면개정이유와 그 내용을
가지고 과세요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어떻게 진화하였는가를 분석하여 보자.

가가가...111999444999년년년의의의 법법법인인인세세세법법법의의의 제제제정정정이이이유유유와와와 내내내용용용

(1)제정이유
종전에는 구법령인 조선소득세령에 따라 소득을 제1종 내지 제3종 소득으로 구

분하여 법인에게는 제1종 소득세라는 종목으로 과세하던 것을 법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법인세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①법인세 납세의무자를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거나 국내에 자

산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으로 함.
②법인세를 부과하는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으로 함.
③법인세 비과세대상을 공공단체와 민법상의 공익법인으로 함.
④법인세의 세율을 100분의 35로 하되,동족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유보한 소득

제13조 준비금등
의 익금산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 다른 법률
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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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때에는 그 유보소득의 크기에 따라 100분의 27부터 100분의 65까지를 적
용하도록 함.
⑤법인의 소득금액은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부

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함.
⑥법인이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 또는 가산세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⑦법인세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를 징수하도록 함.
⑧재해등의 사유로 자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경감·면제할 수 있

도록 함.
⑨법인세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자산·사업장의 소재지

로 함.
⑩부성실신고에 대하여는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함.
⑪법인세 포탈범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2)내용:세법규정은 부록으로 첨부

나나나...111999666111년년년 111222월월월 888일일일 법법법률률률 제제제888222333호호호의의의 폐폐폐지지지제제제정정정이이이유유유와와와 내내내용용용

(1)폐지제정이유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세제의 간소화 및 세

정의 자동화를 도모하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하려는 것임.
①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의 구분을 폐지함.
②자본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을 공

모하거나 자본을 증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5연간 반감
하고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부과규정을 철폐함.
③시설적립김에 대한 감면세 규정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그 대상업종을 확대함.
④외화획득소득에 대한 경감률을 2배 인상하고 중요산업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

용범위를 확대함.
⑤인정과세를 시정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확한 기장과 소득에 대한 신고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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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도록 요구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는 일정한 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거과세의 실효를 얻도록 함.
⑥법률 제62호 법인세법을 폐지함.
(2)전문은 부록첨부

다다다...111999666777년년년 111111월월월222888일일일 법법법률률률 제제제111999666444호호호의의의 전전전문문문개개개정정정이이이유유유와와와 내내내용용용

(1)전문개정이유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세청의 발족과 함께 강화된 조

세행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확대일로에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①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을 분리,차별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법인에 대한

정부조사결정을 배제함.
②중요산업에 대한 종전의 포괄적인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투자공제제도

를 채택하여 제2차 경제개발계획기간중에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강선박의 제조·
제철·제강·발전·자동차·전자,국토개발건설사업등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6%의 세
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
③기부·접대비 한도액을 조정하고,일정액의 퇴직김 및 대손충당김의 손김산입을

허용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을 조정하고 성실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심사제도를 채택함.
④종전의 감가상각제도는 그 내용연도가 비교적 장기이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고정자산을 재분류하고 내용년수를 단축하였으며 특히 외화획득사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시설과 중소기업의 기
계설비에 대하여는 30%의 특별상각을 인정함.
⑤공개법인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

준을 결정하도록 성실신고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납세의 신고공제와 가산세제도를
조정함.
⑥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과오납금의 환부처리기간을 명문화함.
(2)전문:별첨



- 87 -

라라라...111999999888년년년 111222월월월 222888일일일 법법법률률률 555555888111호호호의의의 전전전문문문개개개정정정이이이유유유와와와 내내내용용용

(1)전문개정이유
1967년 전문개정이후 28차의 개정으로 복잡하게 된 현행 법인세법의 체계를 전

면개편하여 기업 및 기관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한편,해석·적용하기에 편
리하게 하고,합병·분할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
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
확히 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신고·납부절차를 단순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각종 경비의 요건 및

범위를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확
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한하여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
비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법
제19조·제26조·제34조·제76조제5항 및 제116조).
②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일정 금액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고,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손
비인정한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는 향후 1연간만 한시적으로
접대비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도록 함(법 제25조 및 부칙 제9조).
③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병
합 및 분할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법 제44조 내지 제49조,제80조,제81조 및
제99조).
④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

의 가산세율을 일반적으로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로 하던 것을,앞으로는 부성실
신고의 경중에 따라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로 차등적용하도록 함(법 제76조제1
항).
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에 유가

증권을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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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법 제92조제2항제3호).
⑥ 부동산의 거래단계에서 세금부담을 덜어 주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는 한편,
자본자유화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과세상
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를 과세하도록 함(법 제101조제1항 및 제105조 내지 제108조).
⑦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모든 관리법인에서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축소함(법 제114조).
(2)전문:별첨

마마마...구구구조조조내내내의의의 변변변화화화100)

법인세법의 규정은 누구에게 어떤 경우에 얼마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크기로 금
전급부를 징수할 것인가를 정하여 놓은 것이다.‘누구에게’가 납세의무자이고 ‘어떤
경우’가 과세대상이며 ‘얼마에 대하여’가 과세표준이고 ‘얼마만큼의 크기’가 세율이
다.전술한 4분설이라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의 4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의 외연을 규정한 것이 세법인데 법인세법은 기업이 어떤 경우
에 얼마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금전납부를 내야할 것인가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다.
1949년의 법인세법이 진화하여 2006년의 법인세법의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1949
년의 법인세법의 요소 중에서 2006년의 법인세법에 그대로 이전된 내용을 불변요
소라고 하고 변하였거나 없어졌거나 새로 생겨난 내용을 가변요소라고 연구모델에
서 명명하였다.1949년의 법인세법의 구성은 법률 부칙포함 총46조문과 시행령 부
칙포함 총39조로 구성되었다.2006년의 법인세법은 법률이 부칙을 포함하지 않고
총122조이며 시행령은 부칙 포함하지 않고 총165조이고 시행규칙은 부칙 포함하지
않고 총82조로 구성되어 있다.이렇게 조문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은 과세요건의 외연이 넓어지는데 불과하였다.환언하면 1949년의 법인세법도
그 시대에 존속하였던 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징수를 위한 법률이었으며 2006년의
100) http://www.moleg.go.kr/(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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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규정도 2006년에 존속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이다.전술한 데로 조세의 징수는 과세요건을 충
족시키면 되는 것인데 1949년과 2006년의 조문수의 차이는 그만큼 과세요건과 납
세의무의 성립 확정 그리고 소멸의 외연이 넓어졌기 때문이다.과세요건을 중심으
로 넓어진 외연을 분석해 보자.

〈〈〈표표표 444---555〉〉〉납납납세세세의의의무무무

구분 1949 1961 1967 1998

납세
의무

(1)국내법인
(2)국내법인,단 국내에
소득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
(3)비영리법인,단 비영
리법인의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법인 관계
자에게 귀속될때.
(4)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법
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1)국내법인
(2)국내법인,단 국내에
소득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
(3)비영리법인,단 다음에
게기하는 사업 또는 수
입에서 생기는 소득
①단 비영리법인의 소득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
접 또는 간접으로 그 법
인 관계자에게 귀속될
때.
②축산업,제염업,토석
채취업과 의료업
③~④전과 같음(1960년
해당조항참조)
(4)각령으로 정하는 공공
단체나 이와 유사한 단
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 과하지 아니함

(1)내국법인
(2)외국법인,단 국내원
천소득에 한함.(단 비영
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
소득으로서 비영리내국
법인과 동일한 소득)
(3)비영리내국법인, 단
다음에 게기하는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①전과 같음(1960년 해
당조항 참조).
②축산업과 의료업
③부동산 대여와 비영업
대금으로 인한 수입
④전과 같음(1965년 해
당조항 참조)
(4)국가,지방단체와 시군
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
를 부과하지 아니함
(5)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은 비영리내국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함

1.내국법인
2.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②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에게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거나
내국법인에게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
하여 특별부가세를 법인
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
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
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
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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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666〉〉〉과과과세세세소소소득득득

구분 1949 1961 1967 1998

과세
소득

(1)각 사업연도소득
(2)청산소득

(1)각 사업연도소득
(2)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에 대해 과세하
지 않는다.

(1)각 사업년도 소득
(2)청산소득에 대해 비영
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은 과세하지 않는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
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
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
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
는 소득으로 한다.
1.제조업,건설업,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부동
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
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
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
기는 수입
5.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
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다만,비영리외국법인
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
득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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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777〉〉〉 과과과세세세표표표준준준

구분 1949 1961 1967 1998

과세
표준

(1)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각사업연도개시의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
결손금으로서 대통령영
으로 정한 것을 공제한
금액

(1)각사업연도소득에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이
전 2년내에 개시한 사업
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
손금으로서 각령으로 정
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1)내국법인의 각 사업년
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다음에 게기하
는 소득 또는 금액을 공
제한금액
①비과세소득
②각 사업년도 개시일전
2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
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
손금으로 대통령령이 정
한 금액
③전 사업년도로 부터
이월한 익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
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
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
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각 사업연도의 개시
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
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
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이법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이법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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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888〉〉〉세세세율율율
구
분 1949 1961 1967 1998

세

율

(1)일반법인 100분의 35
(2)특별법인 100분의 20

(1)100분의 20
(2)100분의 10(증권거래
소 통하거나 기타 각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
하여 공모발기 또는 증
자한 법인(단,설립 또는
증자한 날로부터 5년간)

(1)일반법인
100만원 이하 100분의 25
100만원 초과 100분의 35
500만원 초과 100분의 45

(2)공개법인,비영리법인
100만원 이하 100분의 20
100만원 초과 100분의 30
500만원 초과 100분의 35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
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
라 하며,제56조의 규정
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
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
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억원이하:과세표준의 100
분의 16
1억원초과:1천600만원 +1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8
②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는그 사업연도의 제13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
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
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
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
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
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
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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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법법법인인인세세세법법법 구구구조조조내내내의의의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조세는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대한 조정 및 유도
의 수단도 되는 것이다.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되며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주며 동시에 국민의 생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우리나라의 법인세제는 1949년에 처음으로 도입당시에는
법률 46개의 조문과 시행령 39개의 조문으로 출발하였지만 2006년의 법인세법은
법률 122개조문 시행령 165개조문 시행규칙 82개조문의 방대한 양의 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국세 중에서도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수로 보거나 국가 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도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다.1949년에 제정되어
1961년 1967년 1998년의 커다란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제정당시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진화란 쉽게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부분과 빠르게 적응해 가면서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부분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연구모델에서 제기했던 쉽게 변하지 않는 불변요소와 빠르게 변
하는 가변요소는 무엇일까?불변요소는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지속성 상속성의
개념인 경로의존성을 말하고 가변요소는 변화의 개념인 변이 및 요동부분을 말한
다.

가가가...경경경로로로의의의존존존적적적 특특특성성성의의의 분분분석석석

법인세법상의 경로의존적 특성은 과세요건이다.법인세뿐만 아니고 모든 조세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징수할 수가 있다.과세요건이란,누구에게,어떤 대상
에,얼마의 금액에서,얼마를 거두워 갈것인가를 정해 놓은 것으로 과세요건이 충
족되지 않으면 조세를 징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요건을 반드시 법률로 규정
하도록 하고 있다.소위 말하는 조세법률주의이다.1948년에 제정되었던 제정헌법
29조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조세
법률주의의 천명이다.이러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인세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
가이다.구체적으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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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납세의무자:누가 납세자가 될 것인가?납세자의 분류는 협의의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제2차납세의무자,물적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징수의무자 등을
말하는데 각종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조세실정법상에서는 납세의무자라고
한다.법인세법상의 납세의무는 법인실재설에 따라 법인이 지고 있다.따라서 이
납세의무는 법인이 파산하면 동시에 납세의무도 소멸되지만 기업이 존속하는 한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기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기업의 다각화가 일어나면 납세의
무도 확장될 수 있지만 의무자체가 변하거나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다.따라서 경
로의존성의 입장에서 보아도 변함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2)과세대상:각종 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득 재산 그리고 소비지출
이다.이것들은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적인 물적 기초이다.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무엇을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
다.왜냐하면 조세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과세대
상은 재산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취득 소유 이용 소비 이전 등을 나타
내는 것들이며 이것은 각 개인의 담세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다.과세대상은
각 세법마다 다르다.법인세법의 과세대상은 각 사업연도소득이다.따라서 법인세
법의 제정당시의 과세대상이나 현재의 과세대상이나 같으며 경로의존적 특징을 가
지고 있다.
(3)과세표준:세금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을 일정한 가치척도에
의해 측정하여야 한다.즉 금액 용량 건수 등의 척도로 계량화 금액화 한 것인데
세법규정의 대부분이 이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
니다.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이 되기 때문에 제정 당시의 과세표준이나 지
금의 과세표준이나 같으며 경로의존적 특성을 갖고 있다.
(4)세율: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을 세율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산출세
액의 계산을 위하여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법률이 정한 비율이라고 말한다.세율의
종류 크기 누진구조의 완급 등은 그 나라의 자본축적의 정도 소득분배정도 경기
변동에 미치는 영향 납세도의와 조세포탈의 정도 재정수요의 크기 등이 종합적으
로 고려되어야 하는 거이다.따라서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요소들
이 결합되어 정하여지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원리 또는 원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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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율도 경로의존적 특징을 갖고 있다.

나나나...변변변이이이와와와 요요요동동동

가변성은 진화적 입장에서 보면 가변성변이와 요동이라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
다.1949년에 제정된 법인세법은 수많은 개정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렀다.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가?1949년에 처음으로 제
정된 법인세법이 크게 변화 한 것은 1961년의 개정과 1967년의 개정 그리고 1998
년의 개정이다.

(1)1961년의 진화
1961년 12월 8일 법률 제 823호로 폐지제정 된 법인세법은 폐지제정이유에서 밝
힌 바와 같이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세제의 간소화 및 세정의 자동화를 도모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
원이 필요하였다.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에 중점을 두고 세법을 개정하였다.
①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의 구분을 폐지함.
②자본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을 공

모하거나 자본을 증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5년간 반감
하고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부과규정을 철폐함.
③시설적립금에 대한 감면세 규정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그 대상업종을 확대함.
④외화획득소득에 대한 경감률을 2배 인상하고 중요산업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

용범위를 확대함.
⑤인정과세를 시정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확한 기장과 소득에 대한 신고를 실

시하도록 요구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는 일정한 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거과세의 실효를 얻도록 함.

(2)1967년의 진화
1967년의 진화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세청의 발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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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강화된 조세행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확대일로에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전문을 개정하였다.
①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을 분리,차별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법인에 대한

정부조사결정을 배제함.
②중요산업에 대한 종전의 포괄적인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투자공제제도

를 채택하여 제2차 경제개발계획기간중에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선박의 제조·제
철·제강·발전·자동차·전자,국토개발건설사업등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6%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
③기부·접대비 한도액을 조정하고,일정액의 퇴직금 및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을 조정하고 성실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심사제도를 채택함.
④종전의 감가상각제도는 그 내용연도가 비교적 장기이고 부합리한 점이 있어

고정자산을 재분류하고 내용년수를 단축하였으며 특히 외화획득사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시설과 중소기업의 기
계설비에 대하여는 30%의 특별상각을 인정함.
⑤공개법인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

준을 결정하도록 성실신고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납세의 신고공제와 가산세제도를
조정함.
⑥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과오납금의 환부처리기간을 명문화함.

(3)1998년의 진화
1967년 전문개정이후 28차의 개정으로 복잡하게 된 현행 법인세법의 체계를 전

면개편하여 기업 및 기관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한편,해석·적용하기에 편
리하게 하고,합병·분할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
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
확히 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신고·납부절차를 단순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전문개정을 하였다.
(가)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각종 경비의 요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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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확
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한하여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
비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법
제19조·제26조·제34조·제76조제5항 및 제116조).
(나)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일정 금액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고,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손
비인정한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는 향후 1연간만 한시적으로
접대비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도록 함(법 제25조 및 부칙 제9조).
(다)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병
합 및 분할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법 제44조 내지 제49조,제80조,제81조 및
제99조).
(라)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

우의 가산세율을 일반적으로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로 하던 것을,앞으로는 부성
실신고의 경중에 따라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로 차등적용하도록 함(법 제76조제1
항).
(마)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에 유

가증권을 정당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조
정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법 제92조제2항제3호).
(바)부동산의 거래단계에서 세금부담을 덜어 주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는 한
편,자본자유화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과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별부
가세를 과세하도록 함(법 제101조제1항 및 제105조 내지 제108조).
(사)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모든 관리법인에

서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축소함(법 제114조).
이처럼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은 일련의 경로의존적 특성과 함께 변이와 요동을

겪어왔다.법인세법의 진화과정은 단순히 조세진화의 한과정이나 몇몇 제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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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처럼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한국가의 독특한 제도적 상황에서 형성된 역
사적 산물이면서 매우복잡하고 상황맥락적인 문제로 대내의 환경과 역사적인 제도
아연한 사건 등 여러 요소가 서로 결합되어 나타났으며 의도하지 않는 창발적 질
서로서 진화되어 왔다.그 변이와 요동은 매년 일어났다고 할 수 있으며 보다 큰
변이와 요동은 1961년,1967년,1998년에 일어났다.이러한 변이와 요동이 나타나
게 된 요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의 진화는 한국경제의 변천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변이와 요동을

거듭하여왔다.1960-1970년대 전개된 경제성장전략을 민간주도가 아닌 국가주도로
이끌어 감으로써 중앙정부의 집중화가 강화되었는데 법인세법도 그에 맞추어서 요
동과 변이를 하였었다.
둘째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일제치하에서 해방을 거쳐 미군정기를

지나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였다.4.19혁명과 5.16군사혁명을 거치면서 유신시대를
맞이하게 됨으로 국가재정도 정치적 상황에 따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법인세
법도 국가재정의 수요에 따라 변이와 요동을 거듭할 수 밖에 없었다.
셋째 국가재정은 조세에 의하여 조달됨으로 경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경제침체나 IMF같은 사태는 조세수입을 극히 감소시키게 됨으로서 국가재
정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변이와 요동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넷째 국가재정을 운용하여 나가는 과정에 조세제도가 끊임없이 변이되었다.법

인세법의 개정과정을 보면 복잡한 세법을 단순화한다든가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라
든가 세율을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재정확충방안으로써 그러한 일들이 일
어나는데 결국은 다양한 재정확충방안으로 귀착된다.
다섯째 국가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기업의 생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은 국가와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습효과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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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의 제정 및 발전과정을 진화론적 시각으로 접
근하였다.분석결과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진화과정은 대내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면서 법인세법 특유의 진화경로를 거쳐 왔다.이와 같은 진화과정의 흐름은
국가 경제발전과 함께 가변과 불변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정치적 변화와 함께 역
사적으로 진화되었다.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이 되고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6.25라
는 전쟁을 치루고 4.19혁명과 5.16군사혁명,그리고 경제개발의 연대를 거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법인세법은 변이와 요동을 거듭하
여왔다.변이와 요동을 거듭하면서도 조세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경로의존
적인 과세요건은 외연만 확장 되었을 뿐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의 내
포는 변하지 않았다.외연이 확장된 이유는 국가의 살림살이가 늘어나면서 재원확
충의 요성이 발생하였고 기업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법인세법도 외연을 넓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따라서 과세대상이 많아지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
무가 확장되면서 자연히 과세표준이 커짐으로써 외연이 확장된 것이다.
요동과 변이는 해마다 일어났다.기업환경이 바뀌고 재정이 팽창하면서 재정수

요에 충당시켜야 할 재원을 해마다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이었다.하나의 예를 들
면 1949년의 납세의무자는 제1조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반하여
2006년의 법인세법에서는 5조문에서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법인세법 64조 86조
97조 102조 및 2조 2항 그리고 2조와 3조가 납세의무의 관련조항이다.이렇게 납
세의무의 외연이 넓어진 이유는 전술한 데로 기업환경이 바뀐 것이 가장 큰 동기
이다.법인세법의 진화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의 진화는 경로의존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과세요건의 내포는 경

로 의존적이다.
둘째 법인세법의 진화는 한국경제의 변천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변이와 요동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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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치적 환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인세법
도 변이와 요동을 거듭하였다.
넷째 국가재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살림살이를 위하여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학습효과가 나타나 세법의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면서 변이와 요동을 거듭하였다.
다섯째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 같은 특례제도 때문에 변이와

요동을 거듭하였다.
본연구의 한계점으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관찰대상의 한계이다.본 논문의 분석의 출발은 기업회계 관련제도들을 상
대로 진화론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상법을 비롯하여 기업회계기준,증권거
래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의 발전에 대하여 진화적인 접근을 해
보고자 하였지만,충분하지 않은 연구기간과 관련 자료의 미비로 연구범위를 법인
세법에 국한하였다.
둘째,법인세법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인간 행동
의 행태에 대한 연구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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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제정 1949.11.7법률 제62호]
제1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거나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

진 법인은 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조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소득 전

부에 대하여 부과하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서
는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서만 이를 부과한다.
제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소득은 다음과 같다.
1.각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

제4조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김액에 의한다.법인이 각사업년도에서 납부한 또는 납부할 법인세는 전항의 소득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의 각사업연도 개시의 직전사업연도
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
를 손금에 산입한다.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의 각사업연
도의 소득은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에 대하여 전3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제5조 소득세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은 법인세의 부과에 이를 준용한다.

신탁은행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대하여서는 합동운용신탁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은 그 총익금과 총손금에서 각각 이를 공제한다.
제6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당시의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적립금액의 합계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으로써 법인의
청산소득으로 한다.법인이 합병을 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
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불입제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김전
의 총액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합병당시의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
액과 적립금액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를 합병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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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멸한 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간주한다.
제7조 법인이 사업년도중에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

업년도초부터 해산 또는 합병시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간주한다.
제8조 본법에서 적립김이라 함은 적립금 기타 명의의 여하를 부문하고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중 유보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로서 납부할 금액은 전항의 유보한 금액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

하여 소멸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좌에 게기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제2

호 해당법인의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법인관계자에게
귀속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대통령령으로써 지정하는 공공단체
2.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

령령이 지정하는 법인
제11조 공공성을 가진 국책상 중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인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
여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선적

을 둔 선박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단,그 선적국이 대한민국선
박의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법인이 소유하는 국채의 이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조선은행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법인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5조 법인의 청산기간중 생한 소득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생한 소득으로서

본법과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의 청산소
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6조 법인세의 세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 백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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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를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법인이 각사업년도에서 납부한 소득세법 제
25조에 규정한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전항의 경우에 공제할 특별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2항의 규정
은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동족회사가 각사업년도에 있어서 유보한 금액중 좌의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정부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을 년액으로 환산한 금액중
백만원이하의 금액에 백분의 27,백만원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31,5백만원 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46,천만원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52,2천만원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58,3천만원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65를 승한 합계금액의 소득년액에 대한 률을 산
출하여 이를 세율로 하여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금액(각호에 다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다액인 편)에 대하여 적용산출한 세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에 가산할 수 있다.

1.각사업연도의 소득중 유보한 금액이 그 사업연도의 소득의 10분의 3에 상
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

2.각사업연도 소득중 유보한 금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의 10분의 1에 상
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과 그 사업년도말에 있어서의 적립금액의 합계가 그 사
업년도말에 있어서의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단,그 사업년도말에 있어서의 적립금액이 불입주식
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은 이를 공
제한다.전항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과 각사업연도의 소득유보한 금액은 그 사업연
도의 소득에 부과할 법인세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세액을 포함하지 아
니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과 그 사업연도의 소득중 유보한 금액의 쌍방에서
공제한 잔액에 의한다.본법에서 동족회사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의 1인과 이와
친족,사용인 기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출자관계있는 법인등 특수의 관계있는
자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
의 1이상에 상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8조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대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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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표,손익계산서 또는 청산이나 합병에 관한 계산서와 가치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
하여야 한다.단,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법인은 그 이외에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에 관한 손익을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전항의 규정은 제1조에 규정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

한 소득액금신고와 동시에 그 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6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
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법인의 소득금액은 제18조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단,신고가 없거

나 또는 신고가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1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있는 법인 또

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그 장부서류 기타 물
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납세의무있는 법인 또

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과 김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는 자에 대하여 그
김액,수량,가격,지불기일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또는 이에 관한 일체의 장부
물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23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때이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가산을 결정한 때에는 정부는 이를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만을 가진 법인으로서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이를 할 수 있다.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부터 7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납세의무있는 법인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소득금액 또는 가산

세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
를 구비하여 정부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정부는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전조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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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26조 법인세는 사업연도마다 이를 징수한다.단,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청산 또는 합병하는 때에 이를 징수한다.
제27조 납세의무있는 법인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므

로서 납세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세금
에 대하여 청산인은 연대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29조 정부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 또는 면제될 법인세에 대하여 경

감 또는 면제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세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0조 법인세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거나 자산 또는 사업장

의 소재지로써 납세지로 한다.
제31조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장만을 가진 법인은 납세지를 정하여 정부에 신

고하여야 한다.신고가 없는 때에는 정부가 그 납세지를 정한다.
제32조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장만을 가진 법인은 그 소득의 신고,납세 기타

법인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
하여야 한다.국내의 자산 또는 사업장을 국외에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 동족회사의 행위 또는 계산으로서 그 소득이거나 주주,사원 또는 이와

친족,사용인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출자관계있는 법인등 특수의 관계있는 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부구하고 정부는 그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
다.
제34조 제20조에 의한 정부의 조사로써 결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서는 제16조

에 규정한 세율에 백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한 경우에 그 계산한 소득금액이 정
부의 조사소득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때에는 그 소득의 차액에 대하여서만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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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위 기타 불정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자는 그 포탈한 세금
의 3배에 상당하는 벌김 또는 과료에 처한다.단,자수한 자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
고한 자는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 제21조,제22조에 규정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

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자,장부물건의 검사를 거절,방해하거
나 기피한 자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장부를 제시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7조 법인의 소득조사 또는 심사의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든 자가 그

조사 또는 심사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한 때에는 1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도,서울특별시,시,읍,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법인세의 부가세를 부과

하지 못한다.
제3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법인에 대하여서는 제14조 또는 제17조 및 제

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전항의 적용에 있어서 본법중 소득은 잉여금으로 하고 제16조의 세율 백분의 35를
백분의 20으로 한다.

부칙 <제62호,1949.11.7>
제40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1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청산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에 해산
또는 합병한 것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42조 단기 428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한 각사업연도의 소득 및 단기428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43조 단기4282년 1월 1일을 포함하는 사업년도전 사업연도분의 제1종 소득세

는 이를 법인세로 간주하여 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단기4281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을 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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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합병한 날을 포함한 사업연도가 단기4282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최후의 사업연도
분의 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제1종 소득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4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소득세는 이를 본법 제8조제2항,제9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법인세로 간주한다.
제45조 본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단기4281년 12월

31일이전의 조선소득세령에 의하여 납부한 제2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이를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으로 간주한다.
제46조 법인의 사업연도가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 본법 공포일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 조선소득세령 제37조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는 이를 본법 제18조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서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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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동의여부 동의여부 동의여부 : : : : 동의동의동의동의(  (  (  (  ○○○○        )    )    )    )    반대반대반대반대(     (     (     (     ) ) ) ) 

2006년    11월   일

  

                      저작자: 윤  경  도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총장 총장 총장 총장 귀하귀하귀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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